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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요약

역 에 담 소송 고찰

1900 , 연 해가 늘어나면 담 해 에 연구

들이 시작 고, 담 회사 매개 역 이 드러나면 담 소송이 시작 었

다. 담 소송 다른 일 소송과 달리 연과 질병 역 인과 계 증

명이 요 쟁 나라는 이 특징이다. 

질병 원인 그 질병이 생 는데 있어 요 역 는 사건, 

상황, 조건 는 속 이거나 요인들 조합이 도 다. 인과

개 고 그리스부 시작 었 며, 20 에 들어 그 개 진

고 그 미가 조 었다. 인과 단 는 충분원인과

요원인, 다 요인, 특 조건 요 , 단일원인과 다 원인, 

인과 과 상 작용에 요인들 등 여러 인과 이 들 명 어

다. 

역 담 소송 이외 소송에 도 용 고 있는데, 료소송, 업

질 소송, 경소송, 조 책임소송에 각 소송 격, 소송 상

황 사건 격에 라 인과 계 명 다양 며, 상이 게 용 고 있

다. 

담 소송 계 황에 해 각국 담 소송 역 에 특징

인 결 심 다. 특히, 국 과거 담 소송 상 히

다. 국 담 소송 주요 결에 , 폐 특이 질 이며, 

연과 폐 사이 인과 계는 증명이 불가능 며, 역 상 계는 개

인에게 용 어 다고 시했다. 

역 연구 결과는 질이나 원인 요인 노출이 해 운 향 가

는지 여부를 논 거나 규명 있 에 소송에 개인 인과 계를

히는 요 자료 이용 다. 지만, 담 질병 사이 인과 계는

해 질 노출과 병 사이에 상당 시간이 경과했고, 해 질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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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원인 인자들이 복합 인 향 끼쳤 가능 이 있 에, 담

소송에 역 증거를 증명 란 쉽지 다. 

, 역 연구는 집단 연구 분야이므 개별 인 개인에

인과를 입증 는데 부 다거나, 역 과 증명이 불가능 다며

과 당 에 갖고 있다. , 폐 특이 질 이며, 모든

연자에게 폐 이 생 는 것이 니며, 질병과 험 노출 도

결 짓는 이 모 다는 등 역 에 래 입견 편

견이 산재해 있다. 

이런 역 에 잘못 인식에 해 는 역 본질에

해 자 히 인지해야 다. 역 이 담 소송에 들여지 해 는 첫

째, 법 분야를 상 역 포함 폭 실시, 째, 과

원 실 이해를 해 원고 고 변 이 닌 담 가를

임명, 째, 법 에 용 과 근거에 여 드 공 요가

있다. 

담 소송에 역 본질과 개 르게 이해 고, 역 연구

를 증거 채택 여 연과 질병과 인과 계를 인 소송 매우 드

경우 다. 그러나, 근 몇몇 소송에 역 근거를 인 소송 사 를

있다. 역 에 른 이해를 , 담 소송에 역 이

이상 논란 상이 지 고 국민건강증진에 여 있는 과

근거가 를 다. 이러 역 에 인식 계 공

보건 러다임 변 시킬 것이다. 

핵심어: 담 , 연, 폐 , 담 소송, 역 , 인과 , 법 에 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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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연구 경

매 계 6 만 명이 담 인 질병 사망 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이 자는 승객 가득 채운 747 보 행

40 가 매일 추락 는 것과 같 자이다( 재천, 2011). 늘날 담

행 그 동 찾 볼 없었 건강 는 가장 요 요소

여겨지며(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연 통 질병 생

사망 에 미 는 향 역시 그 범 에 있어 역사

만 를 찾 가 어 울 도 심각 다( 규용, 2005).

20 에 계 연이 면 담 소 량 증가

함께 략 20여 간격 고 폐 생이 증 는 상이 찰

었다(Kristein, 1984). 폐 과거에는 매우 희귀 질 이었다. 지만

1930 이후부 진 산업국가에 게 증가 는 양상 보 다

(Bonita et al., 2006). 우리나라는 1945 담 인삼공사 립 이후 1990

지 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 며, 연도가 증가 면 연

사망자 는 꾸 히 증가 는 양상 보이고 있다( 지 등, 2013). 

부 담 는 개인 품 나 개인 택 인

식 어 다( , 2010). 지만, 연 이 격 게 증가함에 라

연에 해도 늘어나게 어 소 담 해 움에 연구들이

시작 었고( 재천, 2011), 그에 라 담 소송도 시작 었다. 1912

들러(Issac Adler)가 담 남용 폐 가능 원인 에 나

면 , 처 폐 과 담 언 다(Proctor, 

2012). 그 이후, 1964 미국 연 감 보고 (Surgeon General’s

Report) WHO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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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등 명 에 연이 건강 해 있 공 다(

이 규, 2012). 다 헌들 통해 듯이, 담 는 해롭고, 그런 담

를 연 는 사람이 담 해 인지 고 있 므 담 회사에게

연 이 손해 상 책임 부과 지 는다는 것이 존 미국 담 소

송에 이다. 그 에 담 소송에 담 회사가 손해 상 지불

는 없었다(손 , 2014).

재 국내에 는 2015 지 담 소송 4건이 었다. 그

에 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 회사인 ㈜KT&G, ㈜ 립모리스 리 , 

㈜BAT 리 를 상 연 해 손해보상청구가 진행 이다(

회 • 국역 회 담 폐 소송 특별 원회, 2015). 담 소

송 뿐만 니라, 해 질소송에 원고는 일 인 불법 행 소송과 달리

인과 계 증명에 곤란 겪는 경우가 많다(Madden et al., 1994). 이러

소송에 는 인과 계 증명 여 역 증거를 용 는데, 역 증

거는 어떤 개별 자가 특 노출 인해 가지 질병 게

었다는 주장 입증 근거 써 시 곤 다(Broadbent, 2013). 

1999 국 담 소송에 , 담 조 매행 원

고들 폐 병 사이 인과 계 등 역 증거 부족 15 간

법 공 에 원고 원 는 결과를 얻지 못 고 소 결이

었다( 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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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

담 소송과 여 연자 담 회사 조 책임법, 연과

폐 병 간 인과 계에 역 쟁 , 과실책임, 시보증법리, 불

법행 법, 험 고지 명 등 여러 가지 난해 들이

존재 다. 다양 쟁 들과 불어 그 존 헌들도 다 있다. 

지만 존 헌들 부분 담 소송 법리 에 근

다. 그리고 역 에 내용 소송에 언 본만 간단 게

거나, 역 는 극히 단편 인 부분만 다루거나, 이

있는 논 를 담지 못했다. 

라 , 본 논 담 소송 역 심 연구 는 것

목 다. 존 헌들과는 달리 담 소송에 역 용에 해

체계 고찰 고자 다.

본 연구 구체 인 목 다 과 같다. 

첫째, 모든 담 소송에 등장 며 항상 논란 상이자, 담 소송

핵심인 인과 에 해 역 에 논 다. , 역 과거 거슬러

라가 인과 변천 살펴보고, 인과 에 요 핵심 내용 심

국내외 행 연구들 고찰 다.

째, 소송 를 통해, 보건 경분야 불어 각 다른 격

가진 소송들에 역 이 담 소송과 달리 어떻게 각각 용 고 있는지

자 히 살펴본다.

째, 담 소송 국가별 역사 황에 해 역 살펴보

고자 다. , 역 이 소송에 쟁 이 었 들 소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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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역 용 인 여부에 라 자 게 고자 다. 

째, 존 역 과 여 진 잘못 지식이나 편견들, 역 이

법 에 용 어 논란이 었 이 들 나열 여 담 소송에

역 이 히 용 이해를 돕고자 다.

다 째, 담 소송과 역 이 함께 나 가야 른 향에

여 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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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법

1. 연구 계

체계 헌 열람 해 명 고 조직 인 법 이

용해 사 에 해진 에 맞는 포 이고 근거를 집, 분

여 가용 가능 연구 결과를 종합 고 다( 등, 

2011).

Figure 1 . Framework of Causation



- 6 -

본 논 다양 분야에 인과 에 도 역 인과

심 다(Figure 1). 인과 범 게 사용 지만, 다

여 종 연구 계를 통 여 식별 있다(William et al., 2002; 

Academy of Medical Sciences, 2007). 

• 실험(Experiments)

• 작 조군연구(Randomised Controlled Trials, RCT)

• 회귀불연속 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s)

•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s)

• 실험연구(Non-Experimental studies; Cohort studies, Case-

Control studies, Ecological designs)

• 동 모델(Animal Models)

연구 계를 통 여 인 인과 과 담 소송에 역 에 해

본 논 에 논 고자 다.

2. 헌 검색

헌 검색 데이 베이스는 국보건 료연구원에 권장 는 Core 검

색 데이 베이스 국외 3개, 국내 5개 여 검색 다(Table 1). 

Table 1. Databases searched

국내외 DB 명 URL

국내 KoreaMed http://www.koreamed.org

국 논 데이 베이스 http://kmbase.medric.or.kr

국 보 http://kiss.kstudy.com

과 보통합 스 http://www.ndsl.kr

과 회마 http://society.kisti.re.kr

국외 Cochrane CENTRAL http://www.thecochranelibrary.com

MEDLINE http://www.ncbi.nlm.nih.gov/pubmed

EMBASE
https://www.embase.com/#quickSearc

h/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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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ore: 핵심어 검색(Keyword searching)

검색 헌 출 도는 다양 를 검색 해 과거부 근

2015 10월 31일 지 다. 검색어 장 여 간결 식, 구

이 용이 며 직 개 가진 불리언 연산자(Boolean operators)를

사용 고, 덩이 효과(snowball techniques)를 이용 다(Malone & 

Balbach, 2000). 검색 범 는 키워드, , 목차, 지

논 , 체 검색 등 여러 검색 태가 있지만, 본 논 에 는 체 검색

본 다(Alton & Auston, 2005). 체 검색 본 포함

가장 범 조건에 검색 는 것 다양 고 많 논 찾

있는 장 이 있다( 명 등, 2014).

핵심어는 검색 목 에 라 검색어를 여, 어 경우

MeSH(Medical Subjects Headings) 검색 여 검색 질 높이고자

했다( 등, 2011). 이 게 검색 단어들 분 별 달리 여 검색

다. 주 본 논 일 인 핵심어는, 담 , 소송, 역 , 인과

계 등 국내 헌들 검색했다. 국외 논 검색 해, tobacco, 

litigation, law, causation(causality), epidemiology, trial 등 핵심어를

사용 며, 언어는 국어 어 다. 사 검색(pilot test) 

결과 본 논 에 합 다고 단 헌에 라인 핵심어를 인 며

검색어를 보 여 검색 마쳤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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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eywords in each categories

분 검색어(MeSH 포함)

소송 담 , 소송, 역 , 연, Cigarette, Courtroom, Jurisprudence, 

Law, Law Enforcement, Legal, Liability, Litigation, Smoker, 

Smoking, Suit, Tobacco, Tort, Toxic, Trial, Tobacco 

Products, Tobacco tar, Tobacco Use, Toxic Actions, 

Toxicology

역 , 역 , 인과 계, 인과 , Association, Causal, Causal 

inference, Causality, Causation, Cause, Epidemiology, 

(A)Etiology, Probability of causation

역 증거 Courtroom, Epidemiology, Scientific evidence, Tobacco

담

질병

담 , 폐 , 질병, Attributable risk, Cancer, Causation, Disease,

Health, Lung, Lung Neoplasms, Tobacco

나. Standard: 인용 헌 탐색

첫 단계 Core에 검색 헌들 목과 단계 검토

여 본 논 과 용 다. 그 결과 얻어진 헌들이

인용 고 있는 참고 헌들 탐색 다. 이러 인용 헌 탐색

(Citation pearl growing searching) 나 논 에 다른 논

인용 연결시키는 덩이 효과(snowball techniques)를 가지고 있

에, 많 헌들 탐색 는데 매우 용 다(Papaioannou et 

al., 2010). 이러 논 들 경우에는 Google Scholar, Google, Pubmed, 

연 보원, 국 보원 RISS4U에 검색

(Hand searching) 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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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deal: 지 검색 다른 보원 헌 추가

Ideal 단계에 는, 검색어 담 소송과 검색어 역 인과 계

이 있는 지 다른 보원에 인 헌들 검토 는 것이다. 

지는 MEDLINE’s Top 120 Index Medicus Journals에 라 동일

핵심어 헌들 검색, 집 여 추가 다. 

, 담 소송이라는 법리 특 에, 국내 담 소송과

법 자료들 국가법 보 에 자료를 집 다. 국외 담 소송과

자료 경우는, 남캐 라이나 과 (Medical University of 

South Carolina)에 운 는 재 에 담 (Tobacco on Trial) 캘

리포니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에 운 는

진실 담 산업 자료(Truth Tobacco Industry Documents)에 검색

열람 다(Table 3, Table 4). 

Table 3. Search engine websites

분 웹사이트 웹 주소

법조 Google https://www.google.co.kr/

국가법 보 http://www.law.go.kr/main.html

담 Tobacco on Trial http://www.tobaccoontrial.org/

Truth Tobacco

Industry Documents

https://industrydocuments.library.ucsf.edu/to

ba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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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Keywords on each website

DB 명 Keyword

KoreaMed Animals, Developed Countries, Epidemiology, 

Humans, Joints, Jurisprudence, Korea, Lung 

Neoplasms, Lung, Preventive, Medicine, Public 

Health, Risk Factors, Smoke, Smoking, Supreme 

Court Decisions, Tobacco

국 논

데이 베이스

Causality, Epidemiology, Etiology, Philosophy, 

Tobacco, tobacco control, tobacco industry 

documents, tobacco ingredient, tobacco litigation, 

담 , 담 규 , 담 분, 담 소송, 담 회사 내부

건

과 보

통합 스

benefits of tobacco litigation, product liability, 

Public health law, smoking, smoking-related 

damages, strict liability, Tobacco, tobacco 

control, tobacco industry documents, tobacco 

ingredient, tobacco litigation, victim of smoking, 

담 , 담 규 , 담 규 책, 담 분, 담 소송, 

담 회사 내부 건, 법창조 능, 계상 결함, 

역 연구결과, 인권소송, 조 책임, 시상 결

함, 연 료 , 연 험 , 연행 지

각 , 연행 지각 , 연 자

MEDLINE

(Pubmed)

("legislation and jurisprudence"[Subheading] OR 

("legislation"[All Fields] AND "jurisprudence"[All 

Fields]) OR "legislation and jurisprudence"[All 

Fields] OR "litigation"[All Fields] OR 

"jurisprudence"[MeSH Terms] OR 

"jurisprudence"[All Fields]) AND 

("epidemiology"[Subheading] OR 

"epidemiology"[All Fields] OR 

"epidemiology"[MeSH Terms]) AND 

("tobacco"[MeSH Terms] OR "tobacco"[All 

Fields] OR "tobacco products"[MeSH Terms] OR 

("tobacco"[All Fields] AND "product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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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OR "tobacco products"[All Fields]) AND 

suit[All Fields]

EMBASE cancer risk, health hazard, human, law suit, 

mortality, smoking ban, smoking regulation, 

tobacco industry, larynx cancer, lung cancer, non 

small cell lung cancer, small cell lung cancer, 

squamous cell lung carcinoma, disease 

association, environmental factor, health hazard, 

health promotion, human, preventive medicine, 

public health, risk factor, information center, legal 

aspect, legal liability, safety, statistics, passive 

smoking, review, smoking, tobacco, world health 

organization, epidemiology, expert witness, court, 

epidemiology, evaluation study, health care 

policy, human, probability, research, risk 

assessment, science, short survey, standard, 

procedures, causal attribution, causal modeling, 

disease association, epidemiological data, human, 

probability, short survey, theor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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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mtree of the keyword “law suit” searched in EMBASE 

3. 헌 검색 결과

가. 핵심어 검색

1단계 핵심어 검색 통해 찾 헌 3,012건이었다. 국내 각

DB에 라 Koreamed 73건, 국 논 데이 베이스 3건, 과

보통합 스 18건, 국 보 12건, 과 회마 4건이었 며, 

국외 DB별 는 Pubmed 105건, EMBASE 2,797건이었다. 국내 웹사이트

검색 결과, 부분 복 헌이 검색 었 며 담 소송 헌들이

국외 웹사이트에 해 그 건 가 많지 다. 국외 웹사이트 경우, 핵

심어를 구체 분 지 면, 범 고 상당 양 헌이 검

색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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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가 검색

핵심어 검색 통해 찾 헌들 목과 검토를 실시 여 복

이거나 연구 범 를 벗어나는 2,680 편 외 다. 이러 과 거

쳐 남 논 들이 인용 고 있는 참고 헌 검토 여 본 논 과 이

높다고 단 는 179 편 헌과 추가 검색 통해 얻어진 13 편 헌

과 소송 결 35 건 추가 다. 192 편 헌들 (소송 결

외)에 내용 독 여 연구 범 를 벗어나는 논 외 고 남

99 편이었다. 그 에 본 논 향이 다르거나 이 없는 주 , 편향

논 , 출 출처가 분명 지 , 같 자 복 재편찬 논

근 논 체, 주 가 소 거나 범 함 등 이

외 고 남 58 편 종 연구 상 다(Figure 3).

Figure 3. Flow diagram according to PRISMA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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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역 에 인과 (Causation)

1. 원인 개

질병에 원인 그 질병 생 는데 있어 요 역 는

나 사건(event)이나, 상황, 조건(condition) 는 속 (characteristic)

이 도 며 이들 요인들 조합 종 이 도 다

(Bonita et al., 2006). 사 미 는, 원인 결과를 낳는, 결과를 야

는 것 일컬어진다(Parascandola & Weed, 2001; Porta, 2014). 

질병 원인에 이해는 보건 분야에 는 매우 요 다. 

이고 진단과 료법 용함에 있어 도 요 다(Bonita 

et al., 2006). 

2. 인과 진 변천

인과 규명 는 들에는 다양 개 과 함께 여러 자들 부

었다. 고 그리스 리스토 스(Aristoteles), 그 이 시

데모크리 스(Democritus), 이후에는 뉴 (Isaac Newton) 인과 , 

(John Stuart Mill), (David Hume), 헨르- (Henle-Koch), 20

에 들어 헴펠(Carl Guatav Hempel), 새 (Wesley C. Salmon)에 이르

지 인과 개 진 고 그 미가 조 었다( 등, 

2005; 신 복, 천 득, 2015).

인과 추 논 는데 있어, 가장 고 인 출 이라 회자 고

리 일 이용 는 인과 힐(Bradford Hill, 1965)이

고 사항(a list of consideration)이나 (viewpoints)에 를

고 있다. 힐 어 획 심 미국 보건

연 감 보고 (The Surgeon General’s report,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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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있다. 연 감 보고 는 귀납 인 과

이후에 었다(Kaufman & Poole, 2000).

가. 리스토 스(Aristoteles) 4 원인

리스토 스는 가지 원인 본 명 공 다. 이는

생산과 인간 행동 포함 여 명이 요 모든 상황에 용 있

도 일 이다. 

• 질료 원인(material cause): 어떤 것 외부(out of which) , 사

. ( ) 동상 청동.

• 상 원인(formal cause): 태(form), 엇이 것 해

(account of what-it-is-to-be), 잠재 . ( ) 동상 모양.

• 작용 원인(efficient cause): 변 는 식 본 근원(primary 

source of the change or rest), 특 조건. ( ) 장인( 능 보 자), 청

동 주조 동상 , 조언 주는 사람, 이 버지.

• 목 원인(final cause): , 엇 이루 (the end, that for 

the sake of which a thing is done), (잠재 이) 실 . ( ) 걷

종 결 건강, 살 빼 , (나 생각 감 )몰 내 , 약 도

구들  ( 등, 2005; Falcon, 2006; 신 복, 천 득, 2015).

나. 헨르- (Henle-Koch) 가

다소 신 사 는 헨르- 가 후 여러 자들에

해 여러 태 있지만, 그 본 인 생각 다 과 같다

(Broadbent, 2013).

가 1, 특 질병 가진 모든 자에 그 병원체가 견 다.

가 2, 그 병원체는 다른 어떤 질병에 도 검출 지 는다.

가 3, 그 병원체는 그 질병에 걸린 동 부 분리 며,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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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양 며 그 질병 일 킨다(Evans, 1976).

그러나 헨르- 이러스 질 에 는 균 질병

에 있어 도 용 지 는 경우가 부분이다. 를 들어, 결핵 자에

100% 모 결핵균이 견 지 는다. , 리 균이 체내에 침입

라도 질병 생이 없는 경우도 있다. 라 , 헨르- 미생

이 특 질병 일 키는데 요조건만 충족 고 있는 요원인

(necessary cause)에 이지 충분조건 충족 지 못 고 있어

엄 게 말 다면 질병 생 인과 는 지 못 다(

등, 2005). 

다. (Hume) 가

어느 원인에 해 용 있는 원인 가지 인 특징

연 (association; 원인과 효과가 동시에 생), 시간 (time 

order; 원인 결과보다 시간 는), 연결(connection) 는

향(direction) 다. 그러나 결과를 야 원인 부

연결(necessary connection) 증명 없다고 주장 나 인

과 계 추 들이 었다. 를 들어, 해가 과거에도 떠

랐다는 에 근거해 내일 침에도 해가 떠 를 것이라고 추 , 우리

는 과거 일출과 내일 일출 사이에 일종 인과 연결이 존재 것이

라고 가 는데 이 주장 는 귀납추 에 인과 계가 그 증거 에

나이다. 지만 인과를 통 우회 역시 귀납 당 는데, 이

에 증거가 부족했다(Suss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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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 감 보고 (The Surgeon General’s Report)

미국 연 감에 공 보건 스는 요 공 보건 쟁 에

미국 심에 맞춰 다. 연 해 건강 결과에 해

고 있는 연 감 보고 는 연 계 시 다. 1964

처 보고 에 다 과 같이 인과 에 해 소개 고 있다

(Surgeon General GOV 웹사이트).

미국 연 감 보고 다 가지 인과 들 가운데 상

계 강도 다른 연구결과 사이 일 이 역 인과 추 는 데

에 있어 가장 이다. 그리고 시간 후 계 특이 존

재는 불분명 다는 이 연과 폐 다른 질병 사이 인과 추

는 데에는 이를 용 지 다. 폐 경우, 연과 특이

도가 매우 낮지만, 상 계 강도가 히 높 에 역 인

과 추 있다고 단 다(US Public Health Service, 1964). 

• 일 (The consistency of the association)

• 연 강도(The strength of the association)

• 연 특이 (The specificity of the association)

• 연 시간 후 계(The temporal relationship of the 

association)

• 연 개연 (The coherence of the association)

(US Public Health Service,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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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힐 (The Bradford Hill’s considerations)

역 연구에 노출 변 결과 사이 역 인과

있어 역 연구에 종종 언 는 인 법 는 힐 이 있

다. 힐 매우 단 고 직 인 인과 계에 합 며, 이

인과 계 립에 참고 도움 있 나, 인 니다

(Lucas & McMichael, 2005). 

• 강도(Strength): 연 강도는 험도 는 차 (Odds 

ration) 다. 연 이 클 계 인과 가능 이 높 진다.

• 일 (Consistency): 어떤 계가 인과 이라면 그 결과들 다른

자료 일 것이다.

• 특이 (Specificity): 요인이 여러 다른 질병과 동시에

보인다면 인과 이 낮 지며, 특 질병에만 보이고 다른

질병과는 그 지 다면 특이 이 높 인과 이 높다. 

• 시간 후 계(Temporality): 어떠 요인 질병 원인

가 면, 요인에 노출이 드시 질병 생 시 보다 야 다. 

• 용량 계(Biological gradient): 노출량이 증가 질병 험

증가 다.

• 생 명가능 (Plausibility): 생 명가능 (개연 )

근 생 지식과 일 말 다.

• 존 지식과 개연 (Coherence): 강도가 높다 라도

해당 질병 병 과 는 자연사 등에 지식과 부합 지 는다면

인과 가능 낮 진다.

• 실험 입증(Experiment): 인 조작 는 실험실 연구를 통

여 변동 찰함 써 인과 에 증거를 시 다.

• 사 (Analogy): 계가 인과 이라면 다른 연구 다른 집단에

도 일 결과가 견 어야 다(Hill, 1965; Thompso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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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05; Rothman et al., 2008; Gordis, 2009; 강 , 2015).

3. 충분원인과 요원인(Sufficient and necessary cause)

원인 충분원인과 요원인 구분 여 생각 있다. 어떠 원

인이 존재 연 드시 병이 생 는 소 경우를 충분

원인이라고 다. 면에, 어떤 원인이 존재 지 병이 생 지

는 경우를 요원인이라고 다(Rothman et al., 2005; Broadbent, 

2014; 강 , 2015).

어떤 질병 개인 인 요인이 상 작용 여 생 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질병 원인과 요인이 상 작용 여 특 개인 다른

개인들보다 취약 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Bonita et al., 2006). 경 원

인 종종 원인들과는 다르게 사용 다. 부분 경우, 원

인들과 경 구 요소들이 모든 원인 구조(causal mechanism)에

작용 다(Rothman et al., 2005).

충분원인과 요원인 가장 잘 명 는 구를 히 해

스 를 르는 이 있다. 스 를 르는 행동 불

일 원인처럼 여겨진다. 지만, 구에 불 지는 결과를

가 해, 불 내는 구가 잘 작동해야 며, 스 구 사

이 이 잘 연결 어야 며, 스 에 달 이

구에 잘 공 어야 는 등 여러 결과들이 공 어야 불이 진다. 이

듯, 불 히는 종 인 결과를 해 각 부분 인 요소들이 매우 요

역 며, 이 에 어느 나라도 게 면, 불 히는 결과가 일

어나지 는다. 요 원인이라고 함 , 충분 원인들 에 특 종

부분 원인 속 갖는 것 말 다. 만약에, 충분원인 에 , 어떠

원인이 모든 에 나타난다면, 그 원인 요원인이 다

(Rothman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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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 요인(Multiple factors)

충분원인 보통 가지 단일 요인이 니며 몇 가지 요소

(multi-factorial causation)가 합 여 만들어진다. 일 , 효과 인

질병 여 충분요인 고 있는 모든 요소들 다 찾 낼

요는 없다. 냐 면 그 가지 요소만 거해도 나 지 다른 요소는

충분 원인 작용이 약 어 질병 효과를 나타내 이다. 

를 들어, 연 폐 일 키는 충분원인 요소이다. 폐 에 걸리

지 고 도 50 이상 담 를 운 사람이 있듯이 연 그 자체는 충분

원인이 지 못 고, 다른 요인 잘 진 인 요인이 작용

다. 그럼에도 이러 요인에 해 런 조 를 지 에도

불구 고, 연 인구집단에 폐 생 게 이고 있는 것이다

(Bonita et al., 2006; Rothman et al., 2008).

원인 요인 집단(group) 사는 특 시간 특 개인이 경험 골

골 (hip fracture) 를 들어 명 다. A는 골 골 손상 입

날 날 , B는 특 개인이 걸어갔 평탄 지 보행자 용 도

, C는 당시 신었 부 신 , D는 보행자 도 난간 부재, E는

낙상, 이 모든 요소들 골 골 경험 당시에 분명히 존재 고 존재

했어야만 는 다른 불명 사건, 상태 특징들 모 를 나타낸다. A, B, 

C, D, E 등 모든 요소들이 모 모여 원인 요인 집단 구 다

(Rothman et al., 2005).

몇몇 다른 원인 경 인데도 불구 고 같 결과에 이르게 는 경우가

매우 자주 있다(Rutter, 1998). 과도 연 향 감

, 담 효 그리고 사회 인 등 는 경향이 있다.

연 습 이 지속 다는 심 니 틴 독 결과에 향 것이

다. 질병에는 단지 나 원인이 있는 것이 니라, 근본 원인도 없다. 

가장 요 것 , 원인 경 에 어떤 요소가 가장 공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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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에 좌우 것이다. 어떤 상황에 는 인과 과 마지막 단계에

주목해야 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개입이 다 실 가능 고

효과 일 있는 경우처럼 훨 이 시 에 주목해야 는 경우도 있

다. 이러 이 들 에, 다 요인 질병 원인 견 는 것

미가 없다. 냐 면, 그런 것 존재 지 이다(Academy of 

medical sciences, 2007).

5. 특 조건 요 (The need for a specific 

reference condition)

구 원인들 특 체 조건이나 조건에 해 명 게 규

해야 다. 어떤 사건, 상태 는 특징이 독립 지닌 본질 속

가지고 스스 원인 일 키는 것 니다. 그 지만, 체 택

가능 사건, 상태 특징들 원인 조 부분 원인 일

킨다(Rothman et al., 2008).

겉 드러나는 명 단일 요인만이 원인이 니며, 그 요인 자체

만 충분히 질병 생시킬 있어야 다. 히 , 각 조건들 인

과 추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인과 과 에 여 다(Academy of 

medical science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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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일원인과 다 원인(Single and multiple causes)

어떤 질병이 다 원인이면, 다 요인 인해 생 다는 이다. 

이에 여, 단일원인 어떤 질병이 단 나 원인이 작용 여 생

다는 미이지만, 나 원인 만 질병이 생 지는 는다

(Broadbent, 2013). 단일원인 단일 질병 생 극단 인 경우이므 , 

이러 일 일 원인 결과는 지난 단 여겨진다(Academy 

of medical sciences, 2007). 나 질병에 여 다 원인이 작용

도 고, 나 원인( , 연)이 다 질 원인이 도

다. 욱이, 어떤 원인 미생 질병이 진행 면 체내에 없어지 도

여 자에게 그 원인 균 찾 없는 경우도 있다. 라균에

염 식 취는 라 원인이다. 그 지만, 상 원에 사람이 버

린 쓰 나, 여 마실 연료가 없거나, 라에 감염 주 체내

에 균이 증식 동 에 산소가 있거나, 주 체내 심장 동

등과 같 요인들 역시 다른 식 라 원인이 다(Bonita et al., 

2006). 근 질병에 다 원인 근이 주를 이루고 있 나, 과거 단

일원인 이 신과 항생 개 이어 업 과 과는 시

없다(Broadbent, 2013).

몇몇 헌들에 르면, 다 요인 생 질병에 원인 히는

것 미 없는 것이다. 냐 면 그런 것이 존재 지 이다.

Mackie에 르면, INUS(Insufficient but necessary components of 

unnecessary but sufficient causes) 상태라고 말 는데, 이는 원인이 불

충분 지만 요 요건이어야 며, 그 요 요건 는 니지만 충분

해야 다는 것 미 다(Mackie, 1965; Hulswit, 2004; Academy of 

medical sciences, 2007)



- 23 -

7. 인과 과 상 작용에 요인들(Factors in causation and 

interaction)

질병원인에 여 는 요인 4가지 태 구분 있다. 이들 요인

들 특 질병 일 키는데 요조건 만족 나 충분조건이 는 경우

는 매우 드 다.

• 질병취약 요인(Predisposing factors)

• 상황 요인(Enabling/disabling factors)

• 질병 진 요인(Precipitating factors)

• 강 요인(Reinforcing factors)

험요인(risk factor)는 질병 생 험도를 높이는데 여 는 요

인이지만, 질병이 일어나는 충분원인 니다. 어떤 험요인( , 연)

다 질병과 이 있 며, 어떤 질 ( , 상동맥 심장질 ) 개

험요인들과 여 고 있다(Bonita et al., 2006).

개 이상 요인이 동시에 작용 개개 효과를 합 것보다도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상 작용(interaction)이라고 다. 이러

효과는 연과 면 노출이 함께 는 경우 폐 병 험도가

게 높 지는 것 잘 명 다(Bonita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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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송에 역 용 분야

1. 료소송에 역 용

료소송에 는 료과실과 그 인 해 생 사이 인과 계를 인

해 료과실행 가 있 면, 자 개인 특이 체질이나 다른

원인 인 것임 증명 지 못 는 해 생사실과 인과 계가

들여지고 있다( 법원 2003.11.27. 고 2001다20127 결).

가. 분만 태 손상

료사고가 생 경우, 일 료행 과 에 생 일 인

상식에 탕 료상 과실이 있는 행 를 해자 에 입증

다. 그 입증 결과 사이에 일 료행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

없다. 이를 면, 자에게 료행 이 에 그러 결과 원인이

만 건강상 과거 이 없었다는 것 증명 경우가 있다. ,

생 결과가 료상 과실 롯 것이 니라 다른 원인

생 것이라는 입증 료행 를 에 지 는 이상, 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 계를 추 여 손해 상책임 있다

( 법원 2003.1.24 고 2002 다 3822 결).

나. 염 를 통 감염

2008 다 16776 소송에 는 원고인 해자가 약회사를 상

이러스에 염 를 통 여 감염 었다는 것 손해 상책임

원인 주장 는 소송이었다. 원고는 약회사가 조 를

여 에는 감염 심 만 증상이 없었고, 를 여

후 이러스 감염이 인 었 며, 가 이러스에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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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 상당 가능 이 있다는 증명 는 것이었다. 여 이러스

에 염 었 상당 가능 , 자연과 명 증명이 없 라

도 사용과 감염 시간 근 , 통계 , 

조공 , 해당 이러스 감염 특 , 원료 에

이러스 진단 법 도 등 여러 사 고 여 단 여 역

증명 결에 용 다( 법원 2011.9.29. 고 2008 다 16776 

결; 경희, 이인재, 2012)

2. 업 질 소송에 역 용

가. 면, 리규산과 폐

질 진 면과 리규산에 노출 사업장에 8 이상

근 다가 폐 사망 원고 소송이다. 원고 사망원인인 폐 이

병 게 질병 역 경 가 게 지지 다. 지만 원

고는 생과 이 있는 해 질에 장 간 노출 상태에 과도

업 를 계속 느라 면역 능이 약 어 폐 이 병 거나, 생 폐

이 조 에 료 지 못 고 자연 인 진행 경과 이상 속히

후에야 견 써 그 료에 불구 고 사망에 이르 다고 인 함이 상

당 므 원고 사망이 업 상 재해에 해당 다고 결 내린 소송이다(

법원 2005.11.10. 고 2005 8009 결).

Fairchild v. Glenhaven Funeral Services 소송 Badger v The 

ministry of Defence(2005 ewhc 2941) 사 게 사업장에 면

노출과 소송이다. 원고는 여러 사업장에 지속 인 직업 면

노출 인 폐 일종인 종(mesothelioma) 진단 다. 종 종

에 생태 인 역 증거 는, 종 종 드시 진 이 분

지 지만, 폐에 각각 나 (fibre)가 종양 원인

분 거나 이러 여러 들 통해 갑자 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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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라 , 원고 여러 사업장에 연속 인 근 면에 매일

노출 었다는 종 종 험 증가에 여 나, 어떤 원인이 종

종 병에 여했는지는 말 없다. 이러 이 법원 고 인해

폐 이 생 다는 인과 계를 증명 없다고 결 다(Fairchild 

v. Glenhaven Funeral Services Ltd & others; Morgan, 2003).

나. 가 크롬(Cr6) 합

동경지 법원 크롬 직업병사건에 사업장 가 크롬(Cr6) 염

과 그 사업장에 일 근 자 폐 사이 인과 계를 인 여 사업

장 책임 인 다. 법원에 르면, 역 조사 결과, 가 크롬과 폐 과

계가 이미 통계 미 있는 차이가 인 었다. 욱이 동

실험 독 실험에 도 가 크롬 합 이 다 에 는

것이 인 고 있 므 질이라고 단 여도 , 가 크롬

에 직업상 노출과 폐 사이에 법리 인과 계가 존재 는 것

명 다고 단 다(東京地判 1981(昭和 56). 9. 28. 判タ 458号 118

면; 진 , 2015).

다. General Electric Co. v. Joiner

자 근 원고가 직업상 PCBs를 포함 도

체(dielectric fluid) 사용 폐 진시 다는 주장 소송 , 

역 연구결과 증거 출 에 여 미국 연 법원 이 소송에

상 험도가 2 이상인 역 연구결과만 증거 채택 여 심에 시

있다고 시 다(Black & Lilienfeld, 1983; Green, 1991; 진 , 

2015). 그러나 상 험도 2 이상 역 연구결과 시 여 이

에 이르지 못 면 심재 도 없이 소 결 는 에 해 는

인 견이 많다고 다(Egilman et al., 2003; 이연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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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소송에 역 용

경소송에 살펴보면, 경 염 질 생과 리 떨어진 는

랜 시간이 지난 후 해 생 결과에 여 직 인 인과 계를 인

는 쉽지 다. 업이 출 원인 질이 이나 다른 매체 여 간

손해를 끼 는 경우가 많고 공해 에 여는 재 과

도 해명 없는 분야가 있다. 그 에 가해행 손해 생

사이 인과 계를 구 는 연결 고리를 자연과 증명 다는 것

극히 곤란 거나 불가능 경우가 부분이다( 법원 2002.10.22. 고

2000다65666 결). 라 경소송에 해자는 상당인과 계에

입증책임 부담 고는 있 나, 경 염행 해 생 사이에 일

인과 계가 존재 만 개연 이 있다는 인과 계 지를 입증 요

는 없다는 개연 이 이 들여지고 있다( 법원 1974.12.10. 고

72다1774 결).

가. 니시 요도가 공해 소송

니시 요도가 공해 소송 1차부 4차 소송 지 700여명 원

고가 규모 사건 황 산 과 자동차 가스에

염 소송이다.

소송 결 역 상 험도를 다루고 있는데, 상 험도에

라 개개인 객 인 달리 용 다. 노출집단인 니시 요

도가 지역 병 에 노출집단인 염 지 다른 지역

병 상 험도를 계산 다. 이를 탕 병 증가분인 니시 요

도가 구 병 구 면 구체 개인 질병 이 이 역

원인이 요인에 노출 것에 해 증가 곳 험에 인

있는 있다고 시 고 있다(大阪地判 平成7年7月5日 判

時 1538号 17頁; 진 , 2015).



- 28 -

나. 이 이이 이

일본 이 이이 이 병 래가 는 소송 , 결에 르면 인

과 계를 인 함에 있어 임상병리 소견과 동 실험 외에 역 조사

연구 등 자료에 면 카드뮴과 이 이이 이병과 계가 명 게

다. 그러므 병리 이 분명 지 라도 질 원인

없는 것이 니라고 결 다(이경 , 규, 2001; 진 , 

2015).

, 속과 질병 인과 계에 여 질병 통계 견지에

찰 는 역 입증법 도입 여 그 에 고찰 심 임상

과 병리 소견 등 추가 여 출 폐 이타이이타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존재 다고 인 다. 즉, 카드뮴 출과 카드뮴

취 개인 이 이이 이병 사이 인과 계에 여 해 질과 질병

사이 역 인과 계가 인 면 개별 , 구체 인 개인 노출과 질병

생 사이 인과 계도 증명 것 보 야 다고 여 카드뮴 출

과 카드뮴 취 개인 이 이이 이병 사이 인과 계를 인 다. 

법 역 인 인과 계가 증명 경우에는 원인 질 증명 법

인과 계도 존재 다고 단 다( 진 , 2015).

4. 조 책임 소송에 역 용

조 책임 소송에 역 , 어느 집단 특 곧 개인

특 이므 그 집단에 있어 진 질병 해원인 본 집단

구 는 개인에게도 용 다는 이다. 즉, 특별 사 이 없는

개인 인과는 집단 인과에 른다고 보는 견해가 다(이경 , 

규, 2001). 

부분 경우에, 원인 역 증거 없이 규명이 가능 다. 인과

이 잘 있거나, 원인과 결과 생 사이 시간이 가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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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과 증거가 요 지 경우 인과 계는 잘 규명 다. 조

책임 소송에 조 과 질병 다루는 경우는 원고가 질병보다는 외

요인에 해 생 외상 상해(traumatic injury)를 가지고 있 경우에

용 는 상황이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94).

가. Daubert v. Merrell Dow Pharm, Inc.

1993 , Daubert v. Merrell Dow 약회사 사건에 원고는 임신

복용 Bendectin 약 에 출생 시 사지 이 생겼다고 주장 고, 

미국 연 법원 증거 원 에 커다란 변 를 이루어냈다. 법원 일

용인이 법 에 과 증거 허용에 요조건 니라고 규 며

Bendectin과 질병 인과 계를 인 지 다(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1993; Slater, 1994; Solomon & Hackett, 1996; 

Gordis, 2009).

나. 고엽

고엽 소송에 해 질과 질병 사이 인과 계를 인 여

는, 해 질에 노출 경우 생 질병이 야 있다는 일 인과

계가 증명 어야 다. 그리고, 해자는 해 질에 노출 후 그 질병

이 생 다는 개별 인과 계 지 입증 어야 다고 시 다( 울

고법 2006.1.26. 고 2002나32662). 

, 인구 집단 찰 여 해 질과 질병 사이에 역 인과

계가 있 힌다. 이러 역 인과 계에 여 개인에게 해

질이 도달 후 질병이 생 경우, 개인 질병이 해 질 노출 인

여 생 면, 이는 상당 개연 이 있다고 인 있다고

다. 이 써 그 인과 계가 증명 었다고 것이라고 언 다( 울고법

2006.1.26. 고 2002나32662; 진 , 2011; 이 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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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 소송에 르면, 질병과 다이 신 사이에 역 인 상 계

가 있다는 미국 국립과 원 역 조사보고 를 근거 , 지킨임 , 

연조직 종 , 염소 여드름, 만 부포르 린증, 지킨병, 폐 , 후

, , 다 골 종, 립 , 2 당뇨병 등 11가지 질병들이 고

엽 부산 다이 신과 인과 계가 있다고 결 다( 울고법

2006.1.26. 고 2002나32662; 손 , 2014; 이 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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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담 소송에 역

1. 담 소송 경과

담 소송 미국 시작 근에는 계 담 규 면

에 변 해 다(Daynard et al., 2000). 각 나라별 어떻게 변천했는지

소개 고자 다(Table 6).

Table 5. Current Trends in Tobacco Litigation Worldwide

소송 국가

연자

개인 소송

미국, 국, 주, 캐나다, 란드, 노르웨이, 일본, 

국, 캐나다, 국, 스리랑카 등

간 연

해 소송
미국, 주, 일본, 노르웨이, 국, 일랜드 등

집단 소송

미국, 주, 라질, 에콰도르, 스페인, 이스라엘

- 주 간 연 해 (light)타르담

집단소송

료

소송

미국, 사우 라 , 캐나다, 과 말라, 니카라과, 

우크라이나, EC

담

탈
주, 캐나다, EU, 미국, 주

공익 소송

라데시, 인도, 우간다, 

- 경고 구 없는 담 고 헌법상 생명권 침해

- 공공장소 연 다른 사람들 생명권 침해

- 간 연 다른 사람 생명권과 경권 침해

- 담 고, 후원, 에 지청구 등

담 회사 소송

미국, 주, 캐나다

- FCTC 이후 강 담 규 담 회사가

원고 소송

- 주 “Plain cigarette packaging laws”에

해 주 부 상 소송
Data from: 담 소송 계 동향 http://www.haei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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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미국에 담 회사를 상 소송 1950 부 시작 었

다. 미국 담 소송 역사는 일 단계 구분 다; 1954-

1973 , 1983-1992 , 1994 부 재(Table 7)(Daynard, 1994).

1) 담 소송 1 단계

담 소송 1단계는 Lowe v. Reynolds 담 회사 소송 시작

다. 이 소송 연이 포함 다른 질병 원인임 주는 역

근거자료가 부족 여 원고가 연과 질병 생 간 인과 계를 입증 는데

어 움 겪고 원고 소 다(Kelder & Daynard, 1997). 

Lowe 소송 이후, 100건이 는 소송이 었 며, 담 회사들이

장 시작했다. 를 통해 담 회사들 모든 소송에 했 며, 

재 모든 단계마다 용과 지원 끼지 다. 그에 해, 원고

재 에 나 능 에 고 과 해 도 뒤쳐 있었다(Rabin, 

1993). 1963 Lartigue v. Reynolds 담 회사 소송 경우, 사 에

없는 험부담에 해 는 보증 없다고 결 다. 이 소송

이후 미국법 회(American Law Institute) 2차 불법행 법 법

(Restatement)에 르면, 좋 담 는 연 효과가 해 울 있다는

이 만 불합리 게 험(unreasonably dangerous) 것 볼

없다. 그러나 마리 나 같 질 포함 담 는 불합리 게 험 다

고 있다라고 명시했다(Player, 1997; 식, 2015). 2차 법 이

가진 구속 이지만 권 인 향 이 담 소송 1단계 마지막

다( 재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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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 소송 2 단계

1단계 2단계 사이에 요 사건들 인해 담 소송 새 운 국면

맞 다. 1964 미국 연 감 보고 에 연 많 질병 원인

이라고 었다. 이 인해, 미국 회는 연 담 시 고에

법 (Cigarette Labelling and Advertising Act)과 공 보건 연에

법 (Public Health Cigarette Smoking Act of 1969) 1965 과

1969 에 각각 다(Kelder & Daynard, 1997; Player, 1997; 이

경 등, 2002; 재천, 2011; 식, 2015). 이 인해, 담 소송 2단계

는, 역 인과 계 입증에 용 있는 과 증거 진 는

계 가 어(Kelder & Daynard, 1997), 연과 질병 사이 역 인과

계가 인 는 시 다(이경 등, 2002).

담 소송 2단계에 주요 소송 원고 엄격책임 ( 과실

책임)과 과실 주장 나, 담 회사는 연자에게 험 가

연자 택 자 를 주장 다(Player, 1997; 재천, 2011). 

욱이 담 회사는 원고 건강 지 못 과거 생 습 공격 여 연

과 질병과 인과 계 인 고 다(Player, 1997). 그 결

과 고 ‘도 극’ 원고에 심원 공감 매우

게 해 있었고(Rabin, 1993), 담 회사는 인과 계를 규명 다는

이 원고 품별 연량 간 등 다른 원인 여부를 철 게

소송 시간 었다. 이런 담 회사 산상 (King of mountain) 소

송 략 에 원고는 거 소송 용 견 지 못해 소송 취 다

(Kelder & Daynard, 1998; 운 , 지 , 2011; 재천, 2011).

지만, 담 소송 2단계를 통 여, 담 는 결함이 있고 본질

험 고, 질병 일 키는 요 요인이라는 것 실히 는 회

가 었다( 운 , 지 , 2011). 특히, Cipollone 소송 향후 담 회사

에 소송 개 인 향 구축 는 좋 회가 었다(Cooper, 

1990; Player, 1997; Milberger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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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 소송 3 단계

담 소송 3단계는 Brown & Williamson 내부 건이 공개 면

담 회사가 담 독 과 이미 고 있었 사실이 고

이에 라 독 삼 있게 었 뿐 니라, 조 책임

(products liability) 주장 있게 었다( 재천, 2011). 

담 소송 3단계에 는 주 부 소송, 집단소송, 개인소송, 료 보

험회사 등 다양 소송 태 진행 었다(이경 등, 2002; 자, 

2011). 1994 미시시 주에 료 용 상 청구 소송에 는

담 회사 2,460억 달러에 합 에 이르 다. 집단소송 는 간

연에 노출 연 항공 승 원 소송, Castano Engle 등 집단 소송

들이 었다(Fritschler & Rudder, 2007; 운 , 지 , 2011). 특

히 Engle 소송 집단소송 가능 인 이래 여러 사건들

이 집단소송 인증 진행 에 있다( 규용, 2005; Sirabionian, 

2004).

4) 미국 담 소송 향

• 1954 – 재

연과 담 회사에 인식 시 며, 꾸 히 담 가격

인상시 다. 1954 에 1갑에 USD 0.21 나, 재는 갑에 USD 6.15

이다. 연 시도 담 가격과 이 있다.

• 1967 – 1970

TV 라 에 동일 시간 고를 다.

- 법 장 자 (John Bahnzaf) 공 책 소송에 , 연

고는 매체 연 고 뒤에 어야 다고 결했 며, 담 회사들

TV 라 담 고를 지했다. 이러 조 담 인쇄 , 

송용 매체 체 상품들이 증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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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사업장에 연 지 다.

• 1998

보상합 (Master Settlement Agreement, MSA)

- 보상합 는 담 보를 고, 각 주 부에 지속 용

당 여 담 질병 용 지원 다.

  . 고 청소 잡지 연 고 단. 

. 담 가 원인인 질병 료 용 부분 주 부에 보상 다. 

  . 연뿐만 니라 연 고 운동과 책 그램 운 는, 

미국 산 단체 국가 신뢰 운동(National Truth Campaign) 지

원 다.

  . 담 를 연구 는 담 연구소 담 폐쇄.

  . 담 회사는 회사 를 공개 인 상 페이지

만들어야 며, 갑에 45 트 가격이 증가 담 를 구입

는 사람들에게 담 회사들 합 용이 달 다.

• 2003

라이트/ (Light/low) 타르 보 불법행 가 드러났다.

• 2004

루이지 나 주 연자들 연 지원 공 다(Scott v.

American Tobacco). 

• 2006

사법부가 담 회사들 공갈(violated Racketeering)법

했다. 

- 담 회사들 통해 진 이 요구 것이다. 

- 2006 사법부에 집행 공갈 소송에 담 회사들 미국 국민

들 귀속시킨 사 에 명 고 곽 보여주는 진

해야 다고 결했다(Tobacco on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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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obacco Litigation Cases in US

From To Plaintiff Defendant(s) Disease Verdict*

1954 1957 Lowe RJ Reynolds Lung ca. Discont

"First wave" Begins

1954 1968 Pritchard Liggett & Myers Lung ca. Defend

1954 1964 Ross Philip Morris Laryngeal

ca.

Defend

1955 1964 Lartigue RJ Reynolds, 

Liggett & Myers

Laryngeal

Lung 

ca.

Defend

1957 1970 Green American Tobacco Lung ca. Defend

1963 1967 Zagurski American Tobacco Lung ca. Defend

1964 1967 Fine, Jr. Philip Morris Lung ca. Dismiss

1965 1970 Weaver American Tobacco Lung ca. Defend

1966 1969 Thayer Liggett & Myers Lung ca. Defend

1973 1977 Hayes General Cigar Lung ca. Defend

"Second wave" Begins

1983 1985 Galbraith RJ Reynolds, 

American Tobacco

Bronchi 

ca.

Defend

1983 1992 Cipollone Liggett & Myers, 

Philip Morris, 

Lorillard

Broncho

carcinoma

Aband

1984 2004 Ross Liggett & Myers, 

Lorillard, RJ 

Reynolds, Philip 

Morris, The 

Tobacco Institute

Throat 

ca.

Defend

1984 1985 Roysdon RJ Reynolds Peri-

vascular 

disease

Defend

1986 1990 Kotler American Tobacco Lung ca. Defend

1984 1995 Horton American Tobacco Emphy, 

Lung 

ca.,

Def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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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988 Gunsalus American Tobacco,

Owens Corning 

Fiberglass, Eagle-

Picher, Keene Corp

Lung ca. Defend

1984 1986 Marsee US Tobacco Oral ca. Defend

1987 2001 Rogers RJ Reynolds, Philip 

Morris, American 

Tobacco, 

Liggettt & Myers

Lung ca. In part

1988 1996 Wilks American Tobacco 

and New Deal 

Tobacco and Candy

Lung ca. 

COPD

Defend

1992 1994 Mangini

(Joe 

Camel)

RJ Reynolds Plaintiff

1993 1994 Covert Lorillard Lung ca. Defend

1994 1998 Castano American Tobacco Lung ca. Dismiss

1994 1997 Mississippi

Medicaid

American Tobacco Health 

care 

costs

Settled

1993 1994 Kueper RJ Reynolds, 

American Tobacco

Lung ca. Defend

"Third wave" Begins

1995 1997 Horowitz Lorillard (The 

Micronite asbestos 

filter)

Mesothe

-lioma

Plaintiff

1995 1997 Raulerson

/Connor

RJ Reynolds Lung ca. Defend

1996 2001 Carter Brown & Williamson Lung ca. Plaintiff

1997 2014 Blankens

hip

RJ Reyonlds et al. Tobacco

caused 

disease

Defend

1997 2000 Broin Philip Morris Lung ca. 

others

Settled

1997 2001 Falise American Tobacco Lung ca. Dism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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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998 Minnesota

/Blue 

Cross

Philip Morris et al. Settled

1998 1998 Widdick Brown & Williamson Plaintiff

1998 1998 Dunn/

Wiley

RJ Reynolds Lung ca. Defend

1998 2009 Engle Philip Morris et al. Lung ca. Plaintiff

1998 1999 IronBUR

workers 

Local 17

Philip Morris Tobacco

caused 

disease

Defend

1998 2005 Henley Philip Morris Lung ca. Plaintiff

1999 2014 U.S. 

Department

of 

Justice

Philip Morris et al. Plaintiff

1999 2012 Williams Philip Morris Lung ca. Plaintiff

2003 2003 Eastman Brown & 

Williamson , Philip 

Morris

Emphy Plaintiff

2000 2014 Miles Philip Morris Plaintiff

2000 2007 Whiteley Philip Morris, RJ 

Reynolds

Lung ca. Plaintiff

2001 2011 Boeken Philip Morris Lung ca. Plaintiff

2002 2011 Bullock Philip Morris Lung ca. Plaintiff

2001 2004 Kenyon RJ Reynolds Lung ca. Plaintiff

1994 2005 Burton R.J. Reynolds,

Brown & Williamson

Peri-

vascular 

disease

Plaintiff

2001 2010 Lukacs Philip Mirris, et al. Bladder 

& Oral 

ca.

Plaintiff

2006 2010 Schwarz Philip Morris Lung ca. Plaintiff

2003 2006 Thompson

et al.

Brown & 

Williamson , Philip 

Morris

Larynx 

ca.

Plain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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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Frankson Brown & Williamson Lung ca. Plaintiff

1998 2005 Boerner Brown & Williamson Lung ca. Plaintiff

2004 2005 French Phillip Morris, et al. Respiratory

diseases

Plaintiff

2005 2005 Mattern Brown & Williamson Lung ca. Settled

2001 2006 Haglund Philip Morris Lung ca. Plaintiff

2004 2008 Scott American Tobacco Heart 

prob.

Plaintiff

2004 2013 Evan Lorillard Lung ca. Plaintiff

2009 Present Engle 

Progeny

Philip Morris, et al. Lung ca.

Others

* Discont(discontinued), Defend(defendant), Dismiss(dismissed), Aband(abandoned).

Data from Tobacco on trial. http://www.tobaccoontrial.org/?page_i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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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

2009 자료 독일 인구 남자 연자는 34.8%, 여자

연자는 27.3%이다. 2004 담 인 사망 남자

21.7%, 여자 9.1% 매우 높 연 과 담 사망 갖고 있다

(Sedghi, 2012). 이러 높 연 통계 에, 독일 담 회사가 연

해자에 해 책임 부담해야 는가 등 가 랫동 었다. 

독일 연 소송 원고들 특 상 담 를 랜 간 연 여

독 었다는 , 연 고 여러 차 시도 며, 단 히 연

에 질병 얻었다는 , 연 건강상 험 인식 나, 연 독

인식 지 못했다는 주장 다( 규용, 2005). 개인

소송에 주장 는 연에 원고 질병이 특 담 회사 담 에

특별히 원인이 었는지 같 구체 인 인과 계에 논쟁이

있었다.

실 독일 법 에 는 인과 계를 입증 가능 부 다. 

질병에 연구들 특 질병과 연 에 매우 높

인과 계 입증 가능 히는 경우에도, 인과 계 증명 연구

자료들 충분 지 다고 결 다( 규용, 2005, 2006). 다른 담 소

송에 는 연이 원고 질병 사망 실질 원인이라고 고히 는

것 항상 가능 것 니라고 결 다(German Landgericht 

Arnsberg, Judgment of 14/11/2003). 특히, 법원 원고 질병이 연

외에 다른 험 인자에 해 었는지 증명 해 노 다

(Regional Court Arnsberg, Judgment of 14/11/2003). 해자인 원고가

단지 종 담 만 연 다는 것 증명 지 못 는 , 고인

담 회사 담 가 공동 원인이 었다는 것 증명 있는가

가 요 게 었다( 규용, 2005, 2006).

일 독일 법 에 는 개인 인과 계를 증명 는 역 증거

를 인 지 면, 연자가 겪고 있는 질병이 연 부 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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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 는 것이 매우 어 워진다. 개인 역 인과 계를 인

지 는 독일 법 입장에 해, 인 견 단 게, 모든

질병이 일 어떤 상과 었다는 신 신뢰해야 다. 그리

고, 역 그 신 이 타당 지 결 과 근이 에, 

역 증거는 도 시해 는 다는 주장도 있다(Jarvis, 

2012).

다. 국

국 담 소송 상황 원고들 여 심각 고난 연속이었다. `

1999 3월, 폐 자 54명 집단 소송(Leigh Day)에 28명

원고들 해 3 출소 법(The Limitations Act, 1980, 소송 를

소송 원인 생 후 3 간 내 는 법 , 소멸 시효 같 개

) 연장 허용 고, 나 지 16명 소송 승소 망에 해

증명 요가 없다고 결함에 있어 재량권 를 거부

인 사에 해 소 다(Hodgson v Imperial Tobacco 

Ltd., 1998).

다른 담 소송 , 강 해고당 연자들이 고용심 소

에 직장 간 연 소송이 었다. 법 지원 원회(Legal Aid 

Board)는 이 소송에 소송 지원 거부 는데, 이 미는 원고 변

사는 ‘승소 지 면, 변 사 료가 없다’를 조건부 용 체계 본

취지 험 상업 인 과 보상 가능 여부를 인지 고 소송 변

해야 다는 이었다. 만약에 담 회사가 승소 경우, 원고 변 사

는 소송 를 해 자 귀 시간 잃게 고 거 소송 용

견 지 못 는 면에, 고통 는 연자들 고 소송 용 책임

야 에, 산에 직면 다(미국 경우에는, 소 원고는 승소

고 용 지불 지 도 다). 이러 법이 다 개인

원고들 여 소송 법 지 진행 지 도 다(Rogers, 



- 42 -

1998; Daynard et al., 2000). 그 결과, 소가 운 개인 원고들이 모

여 집단 소송 는 경향이 나타나 도 했다(Sirabionian, 2004). 이

에 해, 국보다 담 소송 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조차도, 집

단 소송에 존 매우 가 있다고 도 다(Tischler, 

2003). 욱이, 국 법 2003 지 담 회사 모든 소송

거 했다(Sirabionian, 2004). 

이 듯, 국에 담 소송이 공 이지 못했 이 는 소송 시스

이 다른 나라 다르 이다. 엇보다도, 부분 소송 사 마

주 에, 원고에게 인 심원이 소송 심리 게 다

(Beck, 1999). , 논란 여지가 있지만, 담 소송이 법 지 지 못

는 가장 요 다른 이 에 나는, 럽 사회는 미국보다 본인

행동에 해 개인 책임(personal responsibility)이 요 게 여겨진

다. 특히, 국에 연 개인 인 택 여겨진다(Beck, 

1999). 

그럼에도 불구 고, 국 연자들 거 담 회사를 상 천

인 소 용 험 인지 고도 승소 가능 있다면, 그것 담

가 질병 써 독(addiction as injury) 야 다는 것이다. 이

개인 책임 소재 가 닌, 담 회사에 니 틴 함량 증

가시 , 원고에게 담 독 야 시 고, 그 독에 라 연 습 에

나 후속 조 가 없었다는 이다(Kearns, 1999). 담 회사

는 어느 구에게도 담 를 시작 라고 권 없 나, 질병

독 재 담 회사에 항 있는 가장 강 강 여겨진

다(Sirabionian, 2004). 

국에 는 연자 논쟁에 난 직도 크게 들리고 있다. 

경고 험에 높 인식 에 상 없이 담 회사 책임 소재를

면 는 것 리 간주 다. 그 결과, 1950 이래 담 회사

동 법 에 를 고 자 게 심 지 는다. 국 담 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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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 들 통해 리 인 행 가 드러났는데도 불구 고, 담 회사

불법 행 공개 독 , 청소 마 상 삼는 것

등 미국 변 사들 결 인 공 국에 직 복 지 다. 

그러나 국 법 규 담 회사를 고 있다. 담

증 는 법 에 원고 소 험이나 변 사 임료를 지불 지

는 등 여 가지 요소를 포함 담 회사 간 보상 합 가 (US 

master settlement agreement)가 미국에 존재 는데, 국에 는 미국

보상 합 가 연자 당 가 를 과 여 국 담 증

다(Daynard et al., 2000; Sirabionian, 2004). , 법 담

고는 철 히 지 었고, 재 건강과 법 직장에 간 연

이 해 사용 고 있다. 1971 , 담 포장지에 연자를 만

란 구나 그림 히 삭 고, ‘담 는 (당신 ) 사망( 게 만듭

니다)(Smoking Kills)’ 구를 면 연에 맞 싸우 해 국

부가 법 규 시작 다(Daynard et al., 2000; Sirabionian, 

2004).

라. 일본

일본 소송 역사를 살펴보면, 원인과 결과 사이 인과 계

여 여러 가 들이 소송에 회자 다.

개연 원인행 손해 사이 인과 계 입증 과 엄

격 증명 요구 지 는다. 욱이, 침해행 손해 사이에 상당

도 개연 이 있다는 입증 함 써 충분 다. , 가해자는 이에

여 인과 계가 없다는 것 증명 지 못 는 그것 써 인과 계

존재를 인 있다고 해 다. 여 에 상당 도 개연

나타내는 입증이란, 소명 도는 지만 증명에는 이르지 못 는 도

입증 다(이경 , 규, 2001; 진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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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는 역 조사 결과에 라 집단 인과 계에

개별 인과 계를 인 는 것이다( , , 2005; 진 , 2015). 

이는 일본에 처 집단 인과 계 개별 인과 계 상 험도

를 통해 계를 분명히 했다는 에 매우 요 다. 욱이, 소송에

인과 계 역 증명에 쟁 검토 는데 있어 주요 다고

있다. 상 험도가 5 이상이 어야 개인 소송에 인과 계가 인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 일본 민사소송법상 ‘고도 개연 ’ 여

험도(Attributable Risk) 80% 동일시 것이다( 진 , 2015). 

이러 일본 개연 과 인 등과 같 인과 계를 증명

다양 이 에도 불구 고, 담 소송 일 불법행 소송 보

고 연과 폐 사이 인과 계를 역 인과 계 입증 는 부족

다고 보 인과 계를 부인 고 있다(동경지 법원 평 15 , 

2003.10.21. 고). 면에, 간 연 해 소송 결(1987 3월 27일)

에 동경지 법원 연과 폐 , 폐 종 등과 인과 계는

여지가 없다고 지 면 장 간 연이 인체에 미 는 향 폐

타 장 , 허 심질 폐 종, 폐색 폐질 등 병

게 높이는 , 임신부 능동 연이 태 에 나 향뿐

만 니라 산, 조산, 미 출산, 생후 1주일 이내 사망

이 높 진다는 이 가에 해 인 어 있다고 지 면 연과 질

병과 역 인과 계를 인 다(이경 , 강 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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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캐나다

캐나다 British Columbia 주 부는 1998 담 손해

료 상 법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헌 1998 소송 취 고, 2000 담 소송

해 이 법 다시 여 담 소송에 약 인 꾀

다. 미국 보상합 (Master Settlement Agreement, MSA)가 자극이

어 만들어진 이 법 각 주 부별 특별입법 것이 특징이다. 

법 당시, 담 회사들 새 담 손해 료 상

법 헌 다시 격 게 논쟁 었 나, 법 에 거 여 2001

담 회사들 상 다시 소송 다. 2005 9월 캐나다 연

법원 만장일 담 인 질병 료에 사용 료 청구

를 요구 는 소송 있다고 합헌 결 다( 용일 등, 2007; 

Jarvis, 2012; Physicians for a Smoke-Free Canada 웹사이트). 

담 손해 료 상 법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에 르면, 주 부는 담 인해 래 료 용

해 담 조사에 여 소송 있다고 명시 어 있다. 

이는 책임에 근거 것이 닌 담 회사 인해 래 료 용 지

출 부 자신 권리 담 회사에 회복 청구 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자 개인 특 개인별 질병과 담 인과 계 증명이 요

없 며, 인구 통계, 사회, 역 연구결과를 증명자료 사용 있

게 며, 담 소 시장에 차지 는 에 라 담 회사들이 책

임 지도 고 있다(Jarvis, 2012; Physicians for a Smoke-Free 

Canada). 

법원 합헌 결 이후, 캐나다 Manitoba 주, Newfoundland 주, 

Labrador 주, Nova Scotia 주 그리고 Ontario 주가 British Columbia 주

법 탕 사 법 여 소송 시작 다. New 

Brunswick 주에 는 료 상 (healthcare cost recovery)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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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용일 등, 2007; Jarvis, 2012; Physicians for a 

Smoke-Free Canada).

. 주

주 담 소송 역사는 래 었다. 1991 , 주 연 법원에

1986 에 주 담 연구소에 해 간 연 부 인 건강 결

과를 부인 는 고가 거래 행법(Trade Practices Act, 1974) 침해

다는 결이 내 다. 결 결과 는 담 거래나 매에 소 자

여 해 소지가 있거나 소 자를 는 행 를 지해야 다는

것이다(Tobacco in Australia, 2008).

주 주요 담 회사에 항해 가장 진 집단 소송 , 담

질 사망 사람 신 여 주 연 법원에 시작 었다. 소송

에 원고 일 인 법 과실에 책임뿐만 니라 거래 행법

(Trade Practices Act, 1974) 에 다양 주장 다. ,

1999 8월, 연 법원 진행 고 있는 집단 소송 각해 달라는 고

요청 거 다(Nixon v Philip Morris Ltd, 1999). 다른 소송

는, 보건 료 신 여 1999 9월 연 법원에 소송 었

다. 이 소송 1992 이래 담 규 에 소 용 상 과 사법 명

(경고) 담 회사들 행 변 를 요구 다. 간 연에

소송 는, 천식 고 있는 사람이 나이트클럽에 연 경 근

공 지 못 여 부당 차별 , 장 인 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에 주 인권 균등 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에 소송에 승

소 다(Daynard et al., 2000).

주에 가장 명 담 소송 는 폐 에 걸린 51 여 맥카베

(Rolah Ann McCabe)가 British American Tobacco를 상 버른

토리 연 법원(the Supreme Court of Victoria at Melbourn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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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다. 원고에 르면, 담 회사는 담 독 과 해

면 담 험이나 독 이 런 조 도 취 지 다

고 주장 다. 이 사건에 담 회사가 불리 자료를 행 에

해 사는 재 고 담 회사 항변 들이지 고 원고승소

결 내 다(McCabe v. British American Tobacco, 2002).

주는 담 회사를 상 싸우는 개척자 있다. 

주 리 라드(Jullia Gillard)는 재임 당시에 담 포장 자인 민

늬 포장 사용 계획이라고 다. 이러 법 담 고

상 그림 여, 일 게 상품명만 규격 체 포장지에 허

용 여, 모든 담 종 에 동일 게 용 것이라고 했다. 욱이, 연

구 결과에 르면 색 에 잘 지 는(unattractive) 색 여겨

지는데, 담 포장지 색 색 계획이라고 했다(Moodie & 

Ford, 2011). 이런 부 계획에 여, Philip Morris Asia

R.J.Reynorlds 같 담 회사들 담 고를 는 담 규

가 지 재산권 이라며 주 부를 소 고, 콩과 주 양

자 간 자 에 주에 해 법 소송 했다. 지만, 주

강 담 규 는 근 부상 는 계 인 추 라고 있다. 

(Curr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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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국

우리나라에 연에 폐 해보상 청구 소송 36 동 담

를 운 폐 말 자 1999 국가 국담 인삼공사( KT&G)

를 상 손해 상청구소송 사건(99가합77378 , 울지법

13민사부)이 첫 담 소송이었다. 같 해 폐 자 6명이 담 를 조

매 민국 부 국담 인삼공사를 상 소송( 울지

법 99가합104973)이 있다( 자, 2004; , , 2005).

이 소송 과 에 2002 8월 국 연운동 회는 국인삼연 연

구원 승계 국담 인삼공사를 상 보공개청구 소송 다(

지법 2002구합1726). 재 부는 원고 요구를 인 여, 국담

인삼공사 연구원에 보 인 주요 를 열람 회를 부여 고 주

요 자료를 공개 도 다. 이 그 동 베일에 싸 내부 연구

내용이 공개 었다. 짐작 자체 연구는 이고, 해외 담 연구

입 등 통해 담 해 , , 독 에 해 일찍부

잘 고 있었 사실이 다.

2005 5월 새 운 폐 소송이 었는데, 폐 사망 자

가 공 원연 리공단 상 청구에 원고 사망원인인 폐

이 연과 었다는 이 족보상 지 이 거부 자, 소송

다( 울행 법원 2001구41038). 그러나 법원 결도, 폐 병

원인 90% 이상이 연과 연 며, 특히 편평상 폐 과 소 포 폐

이 연과 이 고, 원고는 30 도를 연 여 며, 과

스트 스가 폐 병이나 그 진행에 직 계 다는 근

거는 없다며 폐 과 연 역 인과 계 인 원고 청구를 각

다( 울고등법원 2003 17216; , , 2005).

2014 4월에는 건 담 소송(2011다22092, 2011다23422)이

결 었는데, 소송 모 동일 결 1심 원심 법원 소송( 울

지 법원 2007. 1. 25. 고 99가합104973)이 각 었고, 이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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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결( 울고등법원 2011. 2. 15. 고 2007나18883 

결)이 고 었다. 이 소송 결 역 부분만 췌해 리 면 다

과 같다. 

• (1심 법원) 원고들이 연과 폐 병 사이 인과 계를 자연과

모 증명 는 것 곤란 거나 불가능 다. 

• (1심 법원) 역 상 계를 개별 인과 계에 직 용 가

어 다. 

• (1심 법원) 원고들 근 지, 병 , 연 경 등 인 사실에 추

어 보면, 연과 폐 사이 역 상 계 원고들이 장 간 연

다는 사실만 는 원고들 폐 병이 연 인 것임 인

어 다. 

• (항소심 법원) 원고들에게 생 종 연 생 습

근거 , 30 이상 연 고 연과 이 소 포 이 생

원고에 해 는 연과 폐 병 사이 인과 계를 인 다.

• (항소심 법원) 연이 닌 다른 원인 생 가능 이 높 소

포 이 병 원고에 해 는 원고 랜 간 동 연 경 에도

불구 고 연과 폐 병 사이 인과 계를 부 다( 법원

2014.4.10. 고, 2011다22092, 결).

• (1심 법원 항소심 법원) 특이 질 경우, 어느 개인이 그

험인자에 노출 었다는 사실과 그 특이 질 에 걸 다는 사실 증명

는 것 만 험인자 질 사이 인과 계를 인 만 개연 이

증명 었다고 볼 없다. 이러 경우에는 그 험인자에 노출 집단과

노출 지 다른 일 집단 조 여 역 조사를 실시 다. 그 결과

그 험인자에 노출 집단에 그 특이 질 에 걸린 이 그 험

인자에 노출 지 집단에 그 특이 질 에 걸린 상당히

과 다는 증명 여야 다. 그리고, 그 집단에 속 개인이 험인

자에 노출 시 노출 도, 병시 , 그 험인자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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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생 습 , 질병 상태 변 , 가족 등 추가 증명 는 등

그 험인자 그 특이 질 이 었 개연 이 있다는 증명

여야 다고 결했다( 울 지 법원 2007. 1. 25. 고 99가합

104973; 강 , 2015; 식, 2015; 이 구, 2015).

2. 담 소송에 역 용 인 사

가. Boerner v. Brown & Williamson Tobacco Co.

이 소송 결에 는 가 견에 동 는데, 폐 용량-

이 용 는 질병이며, Boerner 폐 도 외가 니라고

다. , 원고 질병 담 연 에 생 질에 해

돌연변이가 연속 결과이며, 그 돌연변이 규모

질 용량과 농도 이 있다. 질 농도는 담

연 농도, 담 입 담 연 질과 같 달 요

소들, 담 연량에 라 이 있다고 결 여, 연과 폐 과 역

인과 계를 인 다(Boerner v. Brown & Williamson tobacco).

나. Engle v. Liggett Group, Inc.

이 소송에 는, 1,600페이지가 는 결 에 르면, 역 연구

결과를 포함 담 회사 들 근거 여 담 일 인 인과 에

연구결과가 있다고 언 했다(Friedman & Daynard, 2007).

, 연 동맥 , , 뇌 질 , 자궁경부 , 만 폐쇄 폐

질 , 상 동맥 질 , 식도 , 신장 , 후 , 폐 (특히, 종, 포

, 소 포 , 편평상 포 ), 임신 합병증, 구강 , , 췌장 , 말

질 , 인 , 등 생시킨다며 구체 역 인과 계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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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Engle v. Liggett Group Inc.).

다. 일본 간 연 해 소송

동경지 법원 간 연 해 소송(1987 3월 27일)에 연과 폐

, 폐 종 등과 인과 계는 여지가 없다고 지 면 다 과

같이 시 여 역 인과 계를 인 다( 재천, 2011).

장 간 능동 연이 인체에 미 는 향 폐 타 다른 장

, 동맥경 를 동 심근경색과 심증 등 허 심질 곤

란이 주 증상인 폐 종, 만 지염 만 천식 등 폐쇄 폐질

등에 걸리게 는 게 높이는 , 임산부가 능동 연 면

태 에 나 향 주고, 산, 조산, 미 출산, 생후 1주일

이내에 가 사망 있는 이 높 진다는 이 가에 해 인

어 있다.

라. Stalteri v. British American Tobacco Italia

이탈리 법원 이 소송에 연이 폐 원인이 이 소 80%

이라고 결 다. 이는 원고 직업(농업 사이지만, 고 에 주장

농약, 살충 등 약품 다루지 는 직업이라는 ), 주거 경

(과거에 염과 공해가 많지 작 도시에 만 살 다는 ), 가족

( 질병 가족 이 없다는 ), 40 동 같 담 를 워

다는 등 여러 면에 근거 여, 연과 폐 인과 계 존재 외에

는 다른 요인 심 없다는 결 내 , 연과 폐 역 인

과 계를 인 다(Stalteri v. BAT Italia; Jarvis, 2012;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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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캐나다 주 집단 소송 v. JTI-Macdonald Corp.(JTM), 

Imperial Tobacco Canada Ltd.(ITL), Rothmans, Benson & Hedges 

Inc.(RBH)

캐나다 주 집단 소송 Cecilia Letourneau v. 담 회사(JTM, 

ITL, RBH) Quebec Council on Smoking and Health & Jean-Yves 

Blais v. 담 회사(JTM, ITL, RBH) 소송 나 있다.

소송 결 에 인과 별도 부분 여 자 게 다루

었다. 법원 인과 히 해 는, 다 질 이 분 어야 다

고 했다.

• 원고들 도 상 손해(moral damages)는 개인 고 질병이 원

인인가 니면 담 존에 것인가?

• 원고 질병이나 담 존 고 담 회사 품에 것인가?

• 담 회사 결함이 원고 연 시작 거나 지속 는 원인이

었나?

법원 질병 고 있는 원고가 가진 일 인 편견 도

원고 증거 본질 담 회사 견이나 원고 질병 종 에 라 인과

여부가 달라지는 것 니라고 언 다. 이런 이 , 법원 증거

모든 면에 분 요가 없다고 단했다. 

Blais 소송 경우, 법원 역 증거가 연과 질병 개인

인과 계를 증명 충분 다고 동 했다. 그러나 이러 역 증거

는 통계 보가 일 일 인과 계가 허용 는 건강 용 회복

행동 12(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12) 담 손상 조항

15를 용 에 가능 게 다고 구체 명시 다

(Physicians for a Smoke-Free Canada; Quebec Council on Smoking 

and Health v. JTM, ITL, R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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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 소송에 역 용 인 지 사

가. Green v. American Tobacco Co.

이 소송 경우, 연과 질병 인과 계를 처 논 소송

써, 원고 폐 이 원 부 (primary site)인가, 연 폐 이 생했

는가, American Tobacco Co. 담 가 폐 일 는가에 해

갖게 었다(Tobacco on trial). 이러 인과 논 에도 불구 고, 담

가 폐 병 원인이라는 부검이나 다른 실험 검사 등

증거 출 지 는 이상 사이 인과 계를 인 없다고 평결

다(Rabin, 1993; Milberger et al., 2006; St. John’s Law Review, 

2013; 식, 2015).

나. Pritchard v. Liggett & Myers Tobacco Co. 

법원 이 소송 경우, 연이 폐 다는 인과 인 지

만, 담 매를 시작했 당시, 담 회사들이 ‘인간 과 견 합리

인 용’ 험 견(foreseeability) 있었는지에

질 에는 부 결 내 다(St. John’s Law Review, 2013). 견

이 인과 보다 요시 담 소송 결 이다. 이러

이 , 연 폐 원인이거나 원인들 에 나(the cause, or one of 

the causes)라고 결 다(Rabi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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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artigue v. R. J. Reynolds Tobacco Co.

이 소송 경우, Green 소송 결 르면 , 보증에 여

견(foreseeability) 과실 시험 용 다(St. John’s 

Law Review, 2013). 증명해야 요가 없는 것 외 고 담

회사가 해야 손해 험이 없다는 가 탕 어야 다고 했

다. 이 소송 맡 사는 담 를 스키, 버 , 소 에 인 콩 등에

며, 담 는 해 운 것이 없거나, 상업 만족스런 품 변 (

불 이 인, adulterated) 같 것이라고 언 했다(Rabin, 1993). 

, 원고가 역, 일해, 리 , 말라리 , 임질, 매독, 폐결핵, 

마티즘 등 많 질병에 걸 사실이 고, 이들 질병 모 폐

원인이 있다고 언 며, 폐 과 연과 인과 부인

다(Rabin, 1993; 식, 2015).

라. 국 담 소송 사건

이 소송에 폐 연 만 생 는 특이 질 이 니라 리 , 

생 , 인자 등 외 경인자 생체 내 인자 복합 작용

에 여 병 있는 특이 질 이라고 단했다. , 원고 1

소 포 에는 연과 이 없거나 게 낮 폐

도 포함 어 있고, 원고 2 지 폐포 포 편평 포 이나 소

포 에 해 연과 이 게 낮고 연자 에도 병 이 높

게 나타나 연보다는 경 염 질과 같 다른 요인에 것일 가능

이 높다고 했다. 이러 이 , 연과 특이 질 인 원고들 폐

병 사이에 역 인과 계가 인 있다고 라도 어느 개인

이 연 다는 사실과 특이 질 에 걸 다는 사실이 증명 었다

고 여 그 자체 폐 과 연 사이 인과 계를 인 만 개연 이

증명 었다고 단 는 어 다고 단했다. 그래 연과 폐 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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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 인과 계가 인 지 는다고 평결 다( 법원 2014.4.10. 

고, 2011다22092, 결).

마. McTear v. Imperial Tobacco Ltd.

이 소송에 는 담 회사 Imperial tobacco Ltd. 롭히 작

(Bully tactics) 담 회사는 담 폐 사이 연 인 거

부 여 원고 변 사는 50 게 사를 통해 검증 내용 증명해야

했다(Sirabionian, 2004).

결에 르면, 연과 폐 일 인 인과 계가 증명 지 다. 

그리고 사는 역 에 지식이 부족 에, 사는 가 증인

에 해 인용 역 연구 인 없다고 언 했다. 지만, 

역 인과 힌 과 탐구 일 분과이며, 원고 가들

이 분야에 명 사이며 명 역 자 진 돌(Richard Doll)

찰 포함 많 약 가지고 있다고 사 견

며, 연과 담 역 인과 계를 부인 국 첫 담 소송이

었다(Friedman & Daynar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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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담 소송에 역 용

1. 역 증거가 소송에 용 는 이

역 본과 조사연구에 , 소 통계, 트 연

구 추 , 국 단 , 장 실험, 가족 연구 등 연구 단

경뿐만 니라 장, 질병 생리 , 병

과 사망 등 재 공 보건 인 과 임상 료인 간 통해 새 운

시 가능 공 다(Morris, 1955).

역 이러 특 에, 소송에 는 역 연구 결과는 질이나

원인 요인 노출이 해 운 향 가 는지 여부를 논 거나 규명 는

데 공 다. 역 증거는 개개인 집단에 질병 생 증가

험과 이 있는 요인 식별, 원인과 질병과 , 요인과 이

있어 질병 게 만드는 질 노출 도, 질에 노출 후에 질병이

생 가능 개인 특 공 다(Dore, 1983;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4; Broadbent, 2013).

역 증거는 소송에 법행 에 손실 입었다는 주장

입증 있는 요 증거가 고, 어떤 경우에는 사용 있는

일 증거가 도 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94; 

Broadbent, 2013). 그리고 역 증거를 통 여 생 손해를 가

상 느냐 책임귀속 계를 결 법 인과 계가 소

송에 용 다(이경 , 규, 2001). 실 , Moran v. Johns-Manville 

개인 상해 소송에 , 소송 당사자는 역 통 여 질병 험 규명

해야 다고 다. 원고는 고 행 인해 생 험 인지 고

있었다거나, 고 동이 원고 험 증가시 다는 것 보여주

여 역 연구를 사용 도 있다고 결 며, 역 증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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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다(Moran v. Johns-Manville). , 소송에 원고는 험

다고 여겨지는 고 담 행 를 단시키 명 요구

근거 써 역 연구를 사용 거나(Mining Co. v. Environmental 

Policy Act, 1975), 원고는 개인 인과 계 황 인 증거 역

연구를 용 도 있다고 다(Dore, 1983).

소송에 뿐만 니라, 나 가 삶 해 요소들 식별 고, 건

강 법 는 역 존 임상에 고 획일 청사

진 거 는데 도 것이다. 이는 역 주 능이며, 늘날

가장 요 요소 에 나이 이다(Morris, 1955).

2. 담 소송에 역 증명이 어 운 이

계 결함이 근 자 부상 래 는 사고 소송 경우, 가해 행

손해 생 사이 시간 간격이 짧 경우가 부분이라 특

인과 가 지 는다(Parascandola, 1998). 지만, 담 소송이

나 해 소송 경우, 보통 다른 독 질이나 질 소량 노출

이 랜 시간 지속 어 질병이 생 는데, 원고가 해 질에 노출 당

시에 그 질 해 노출 여부조차 인식 지 못 는 경우도 있

다. 해 질 노출과 병 사이에 상당 시간이 경과 경우에는

해 질 외 여러 가지 원인 인자들이 그 질병 생 연쇄를 이루는 고

리마다 복합 인 향 끼쳤 도 있다(Harris, 1986; , , 

2005). 

욱이, 독 질이 체내에 들어가 병 는 에 해 이

해를 잘못 는 경우 일 도 있다. 라 이러 경우 인과 증명 는

것 매우 어 고 상 는 증거들 보통 복잡 고 과 증거를

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94; Parascandola, 1998).

역 증거들 용 복잡 연구 증거 타당 이해 는

데 어 움 느끼게, 심원들 여 편견 갖게 거나 란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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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험 공 다. 사 조차도, 험과 생 사이를 구분 가 쉽지

다(Dore, 1983). 그래 실 , 해 질과 그에 라 질병

인과 계를 증명 는 어 움 에, 해 운 것에 해 극히 소 사람

들만 보상 는 것이 실이다(Hall & Silbergeld, 1983).

이 게 소송에 역 증명에 논란이 많 이 는, 우 , 법 과 역

, 견해 차이를 이해해야 다. 법 과 역 인과 계

단 여 각각 사용 는 개 , 분 법, 논리 구조 등이 연 게 다

른 이다(Gold, 1986; Huber, 1993; Foster & Bernstein, 1999). 

일 인과 계 행사실과 후행사실 원인과 결과 계에 있는

것 말 는 것 사실 인과 계, 자연 인과 계라고 일컬어진다(신

주, 2012). 면에, 법 인과 계는 불법행 가 립 면, 실에

가해행 그 결과 생 손해를 가 상 느냐 책임귀속

계를 결 개 이다(이경 , 규, 2001). 법이 상 불법

행 가 립 면 가해행 손해 사이에 인과 계가 존재해야 며, 원

고( 해자)가 이를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이 존 통 이다( , 

2007; 재천, 2011). 

담 소송 역시, 이러 사실 인과 계를 증명 는 책임 원고가 지

게 어 있어 담 인 여 해를 입 해자는 담 해 에

사실 인과 계를 입증 여야 다( 울 지 법원 2007. 1. 25. 고

99가합 104973). 그런데, 담 소송 특 인 여 사실 인과

계 입증 단히 어 운 이며, 입증이 곤란 경우가 많 역

가조차도 인과 계 증명에 어 움 느낀다. 욱이 원고는 역

가보다도 불리 입장에 놓이는 것이다(이경 , 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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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리 에 역 에 여러

가. 역 연구는 집단 연구 분야이니, 개별 인과를 입증 는데

부 다.

역 집단(groups)에 보를 다루는데 여, 법 종종

개인(individual)에 보를 요구 다(Dore, 1983; Gordis, 2009). 이

러 논란 가운데 역 과 법 리감이 가장 잘 드러난 담 소송 진

국 McTear v. Imperial Tobacco Ltd. 소송이 있다. 이 소송

결에 르면, 역 증거는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에 인과 계 진

에는 사용 없다고 다. 역 어떤 노출이 개인 특 상태

를 만들어낼 가능 이 얼마나 는지에 보를 공 없다. 역

에 등장 는 인구집단 여 험도는 인구 집단에만 용 있는 지

이며, 개별 이고 우연 게 이 진 개인 노출 개개인 질병 생

가능 함축 지 는다고 결 지었다(McTear v. Imperial Tobacco 

Ltd., 2005; Goldberg, 2013). 이 결에 르면, 분명 인구집단 특

다는 역 특징 부 롯 지만, 역 이 개인에 해 는

보도 공 지 는다는 결 내릴 있다(Koopman & Longini, 

1994; 강 , 2015; Broadbent, 2015). 임상 에 , 역 증거를 개

별 사건에 용 없다면, 이는 검사를 통해 나 실 결과

처럼 분명히 들일 있는 증거조차 사용 지 못 게 만들 것이다

(Broadbent, 2013).

지만, 인구집단 개개인 모여 이루어지며, 그 개인 속 인구

집단에 가진다. 그 에, 개인에 해 내 진 어떤 결

소 일부분이라도 그 개인 구 원 는 특 인구집단 특징

에 를 고 있다(Koopman & Longini, 1994; 이경 , 규, 2001;

Broadbent, 2013). , 역 시 , 국 존 스노우(John Snow)

는 라 집단 병 원인 찾 해, 병 고 있는 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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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분 후, 처리 시 생 염 이 라

원인임 냈다. 라 사건 미지 계인 이 어떻게 과

, 개인 과 (a pseudoscience of the individual) 근이 집

단 과 (a science of groups) 탈 꿈 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좋

라고 있다. 개인 입장에 과 특이 고, 개개인 사건들

연속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며, 집단 입장 과 폭

들과 일 결과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Huber, 1993; Foster &

Bernstein, 1999). 모리스(Morris, 1955)도 인구 단 근 요

명쾌 게 요약 고 있다. 

‘인구 단 근 가장 큰 심사 과 스 이 인

구 분포 주 작 변 쪽 차지 고 있 나, 이는 지역 사회 건강

에 실질 인 택 부여 고, 고통 감소시키며, 질병 부담 경감시킨

다’(Morris, 1955; Smith, 2001).

역 과 법 인과 계에 쟁 에도 불구 고, 근 법

집행 핵심 조직에 개연 미를 통해 개인 소송에 인과 증명

해 역 증거를 용 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94).

역 이 인구집단 연구 는 이라고 잘못 인식 었 에도 불구

고, 개인 인과 계를 명 있는 이 는 다 과 같다. McMichael

1999 논 과 Woodward 2015 논 참고 면, 히 폐 공

간 역 범 , 구슬 포함 감 독 처럼 사 다. 감

독 포함 고 있는 큰 면체는 과거 재를 포함 고 있는

지 시 인 시공간 나타낸다. 구슬 거 인구 집단 내에 속해

있는 나 개별 개인 사 다. 면체 래에 쪽 거슬

러 라갈 , 개인들이 모여 인구집단 이룬다. 면체 좌 래

에 우 뻗어나갈 가 운 곳에 곳 향해 가며, 쪽

에 뒤 갈 지 었거나 개별 작 단 (modular)들이 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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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다. 이 게 구 큰 면체는 미래를 향해 나 가고 있다. 

이 듯, 역 인구 집단 연구 는 이지만, 그 인구 집단 작

개인들이 모여 구 개인들 집합체이다.

고도 달과 르게 변 는 사회에 요구 사항 에

나는 건강 삶 결 고, 몸과 마 지 , 사회 조직 규 결

삶 질 높이고, 질병 부담 가볍게 있다고 다. 이런 지식

탐구가 역 주요 이용이라고 있다(McMichael, 1999; 

Woodward, 2015).

나. 역 과 증명이 불가능 다(과 당 ).

열 논쟁 과 철 특징 에 나지만, 그 에 역

분야가 다른 분야 못지 게 가장 논쟁 심에 있다(Rothman, 

1988). 과 이란 자체는 매우 불 실 고 다양 쟁 들 포함 여

논란 여지가 많다. 과 자들 종종 어떤 특 질 험에 여 상

당 불 실 도 며, 법 에 질 에 답변해야 다

면, 그 답변들이 모 다를 있다고 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94). 이러 불 실 에, ‘쓸모 없는 과 (Junk science)’이나 ‘과

같이 들리는(sounds science)’라고 언 도 , 역 뿐만 니라 과

에 불신이 많다(Ong & Glantz, 2001).

이 듯, 불 과 에 역 증명이 가능 다는 것

해 는 상 (Association) 인과 (Causation)과 같지 다는

것 강조해야 다. 역 연구에 견 는 상 원인일 도 있

고 닐 도 있다. 상 이 원인이 는지 평가 는 연구 게나

용 강 과 약 이해뿐만 니라 연구 결과가 다른 과 지식들

과 어떻게 합 지 단이 요구 다. 모든 연구는 결과 해 에

불 실 덧붙이는 인 면에 결 이 있다는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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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요 다. 어떤 결 그 연구에 참여 는 사람 자 과 리

약, , 자원, 가능 불가 게 주어질 도 있다.  

그러면, 역 증거 평가에 요 질 연구 들 결과

충 고, 인과 에 추 (Inferences about causation) 허용해야

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94).

다. 폐 특이 질 이다.

국 소송 살펴보면, 법원 베트남 참 군인 고엽 해 사

건에 처 특이 특이 질 개 도입 이래 담 소송

사건과 자동차 출가스 사건에 도 이 개 결에 계속 사용 고 있다

( 진 , 2015; 식, 2015; 이 구, 2015).

울 지 법원 2007 담 소송에 담 폐 인과 계에

해 다 과 같이 시 다. 역 폐결핵, 라 등과 같이 특 병

인에 해 생 고 원인과 결과가 명 히 는 이른 특이 질

연구 상 해 이다. 생원인 이 복잡다 고, 

, 소실 등 천 요인, 주, 연 , 식습 , 직업 요인, 염, 

경 요인 등 후천 요인이 복합 작용 여 병 는 특이 질

에 있어 는 동일 역 다고 볼 없다. 라 폐 과 같

특이 질 경우 병 있는 특 요인 존재 당해 질병에 걸

다는 사실 증명 는 것만 는 그 사이 인과 계를 고도 개연

증명 다고 볼 없다고 결 다( 울 지 법원 2007. 1. 25. 

고 99가합 104973; 강 , 2015; 식, 2015; 이 구, 2015).

소송에 등장 는 특이 (specificity) 국 힐(Bradford Hill)과

미국 보건 연 감 보고 인과 계 에 찾 볼 있다. 

지만, 힐이 시 들이 인 이 니라 추 과 에 참고

있는 가이드라인임 강조 다(Academy of medical sciences, 

2007). , 여러 인과 계 추 에 특이 이 가장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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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언 다. 고 스(Leon Gordis) 역시, 특이 항목 에

가장 약 고 마도 외 는 것이 마 다고 다(Gordis, 2009). 

라 특이 인과 계 도를 단 는 과 에 참고 만 이용

어야 고, 특이 이 낮거나 심지어 결여 어 있다고 라도 이는 인

과 이 없다는 미가 니라고 언 다. 힐 폐 과 같이 다양

요인들이 복합 작용 여 병 는, 즉 특이 이 히 낮

시 면 이러 들 경우에도 각 요인들과 역 인과

쉽게 부 해 는 다고 다. 미국 연 감 보고 에 도 마

찬가지 특이 이 모 인식 여 연과 폐 외 질병 사이

인과 추 해 이를 용 지 다(Hill, 1965; 이 구, 2015). 폐

경우는 연과 특이 도가 매우 낮지만, 상 계 강

도가 매우 높 에 역 인과 추 있다고 단 다(US 

Public Health Service, 1964).

담 는 폐 폐 종뿐만 니라, , 심장질 , 췌장 그리고

다른 질 들과 (linked)이 있 에, 이러 담 폐 과

원인 계가 니며, 간 특이 도 없다고, 담 회사들 랫

동 주장해 다. 그러나, 연 결과에 추 에 특이 항목

요 지 는 이 에 해 담 는 실 나 질 만 이루어진 것

이 니고, 많 해 운 질들 구 어 있고 연 게 면 여러 상

가능 결과들과 함께 많 질에 노출 이다. 이 같이, 특이

증거는 인과 경우 그 인과 강 시킬 도 있는 면에, 

특이 부족 특이 부재 인해 타당 생 명 연

약 시키지 는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94; Academy of 

medical sciences, 2007).

부분 경 원인들 다면 (다 다양 ) 

효과를 가지고 있다. 연 시 건강에 만연 부 인 효과를 가지

고 있다는 좋 증거가 있 에 힐 인과 계 이나 미국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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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보고 등 지침들 목 (list of guidelines)에 특이 외해야

다고 는 것 같다(Academy of medical sciences, 2007).

욱이, 소송에 사용 는 특이 질 (specific disease), 특이

질 (non-specific disease)이라는 용어는 질병 인과 다루는 역

분야에 사용 지 는 용어이다(Broadbent, 2014; 회 •

국역 회 담 폐 소송 특별 원회, 2015). 

라. 모든 연자에게 폐 이 생 는 것 니다.

담 소송에 자주 등장 는 결에는 연과 폐 과 인과 언

며, 모든 연자에게 폐 이 생 지 니 이에 증거가 부족

다는 것이다. 연이 담 를 우는 사람들에게 질병 일 키고 건강

해 다는 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이 돈, 2000; 강 , 2015). 

이 주장 회 요소(the element of chance) 명 다(Mayr, 1961). 

특 노출 결과는 실 없다. 회 원인(chancy cause)

사건 생시키 에 충분 지 거나 연 이지 다. 그러나 마

이 회 원인이 사건 생시킨 것처럼 만든다. 우리는 모 질병 생

회에 향 미 는 많 원인들에게 노출 는데, 이는 노출 인구집단

에 질병 생 경 (background rate) 명 다. 이러 원

인들이 타 이라고 가 면 며, 노출 인구집단에 이

생 경우에는 경 요인들(background factors)과 좋지 못 노출

(fallout exposure)에 여 원인이 생했다는 것이 타당 다

(Parascandola, 1998).

연에 법 인 책임에 향이 타당히 입증 어

재가 불가능 다는 것 주목해야 다. 그럼에도 불구 고, 결과

(findings) 체 인 양상 에 해 명 는 효과는

들이 어 다고 보여 다. 결과(genetic effects)는 연 법

책임에 용 며, 연과 폐 ( 는 다른 해 건강 결과) 사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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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 책임에는 용 지 는다. 모든 증거는 범 여 검토

는 어 우나, 폐 과 연 사이 인과 추 이 타당 다는 것이 매우

실 다(Academy of medical sciences, 2007).

마. 질병과 험 노출 도 이 얼마나 강해야 상 계를 인

것인가?

여 험도(Attributable Risk)가 50%를 경우에 ‘가능 이 있는

편’ 증거가 있다고 고 있다(Gordis, 2009). 국 담 소송

에 는 인구집단 여 험분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이 폐

과 연간 인과 도를 증거 언 었다. 지만, 담 소송

연 가진 폐 자를 상 므 인과 에 논 는

연자에 여 험분 증거 시해야 다( 회 • 국

역 회 담 폐 소송 특별 원회, 2015). 면에, 미국 연 법

원 General Electric Co. v. Joiner 사건에 상 험도(Relative risk)

가 2 이상인 역 연구결과만 증거 채택 여 심에 시 있다고

시 다(Green, 1991; XYZ v. Other v. Schering Health, 2002; 

Novartis Grimsby Ltd v. John Cookson, 2007; Goldberg, 2013). 상

험도 2 이상인 재 결과에 해 는 인 견이 많다고 다(이

연갑, 2012; Broadbent, 2013; 진 , 2015). 상 험도가 2미만일 경

우, 질병이 험 노출과 인과 주장 포 게 없고, 상 험

도가 2 미만이라는 이 만 역 증거 인과 주장 구 자격

이 없는 것 여겨도 다(Broadbent, 2013).

상 험도는 다른 특 가진 다양 인구집단에 연구 인과

추 들 에 이다. 상 험도는 연 강도를 다. 상

험도가 높 , 그 계가 원인일 가능 이 크다. 를 들어 연 경

우, 폐 과 상 험도가 10.158 매우 높다. 이것 연자 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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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릴 험 연자에 해 10 높다. 폐 과 연 상 험도

10 매우 높 에, 란변 (confounding)나 편견(bias)이 존재 다

고 보 에는 매우 힘들다. 상 험도가 높 , 연 이 높고, 결과값

이 거짓일 이 낮다. 낮 상 험도도 인과 계를 나타낼 있

지만, 통 지 란변 나 편견 결과 높 가능 이 나 있

에 연 좀 심히 연구 고 검토해야 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94; Academy of medical sciences, 2007).

4. 담 소송에 역 이 들여지 해 는

역 연구는 해 질 노출 인 질병 가진 특 개인에

직 인 증거를 공 지 못 다며 역 증거를 인 지 다

(DeLuca v. Merrell Dow Pharms., Inc., 1990; Slater, 1994).

역 에 인과 증명이 어 운 이 에(Goldberg, 2013), 인과

계 입증책임 고자 는 것이 과 경향이며, 이러

상황에 등장 것이 개연 (역 에 는 연 상 , 

association이 가장 사 개 이라고 겠다)이다. 개연 단

입증 도나 단 에 해 보다 해 고 있 며, 개인 경

험 탕 특 조건에 어떤 결과가 생 도 이 있 면

이를 에 충분 다고 간주 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경우, 

불법행 소송에 는 사실상 추 (res ipsa loquitur) 원 입증책

임 시 주고 있다. 이 원 에 르면, 해당 행 가 없었 라면 결과

가 생 지 것이라는 도 개연 , 즉 침해행 손해 인

과 계는 상당 도 가능 이 있다는 것 입증 면 법원에 들여

진다. 일본 경우, 역 인과 계 주장 는데, 이 일본 주장

해 가해간 인과 계가 역 입증 면 법 에 인과 계 증명

이 것 보는 견해이다. 이러 견해에 면 집단에 그 요소

부담이 공통 이상 그 요소가 그 집단 구 는 개인 질병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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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고 있는 것 당연 므 특별 사 이 없는 , 개인 인과는 역

인과에 라야 다는 것이다( , , 2005; 자, 2006; 

경운, 2010).

, Dore에 르면, 법원 개인 생 인과 복잡 를

개인 상해 소송에 역 증거 사용 통해 엄격 고 일

통 를 마 함 써 이러 들 해결 있다. 역 증거는 단

독 원인 증명 없지만, 역 증거는 증명 요 요소

가 있다고 했다(Dore, 1983). 좀 구체 는, 특 집단 내

험인자 집단 구 원들 질병 사이에 상 계가 존재 면 역 상

계를 인 있다. 면에, 집단 내 험인자 집단 구 원들

질병 사이에 원인-결과 계가 추 면 역 인과 인 있

다. 그리고 그 험인자 집단 내 특 개인, 즉 소송 원고

질병 사이에 원인-결과 계가 존재 면 법 인과 계가 인 다. 

라 , 역 증거에 법 인과 계 증명 역 상 계

증명, 역 인과 증명, 법 인과 계 증명 3단계 진행

다(이 구, 2015).

지만, 법 에 인과 계를 입증 해 법 근, 

역 증거에 법 인과 계 증명 등에도 불구 고 타 게도, 역

실 답 공 지 못 다(Soskolne et al., 1994). 

역 증거를 충분히 허용 도 결 있는 간단 원 없 뿐

만 니라 결 도 어 다. 편없이 실 거짓 과 부 과

구별 간단 원 공 해 시도 거나 귀납 추 통

는 간단 원 도 없다(Parascandola, 1998; Mengersen et al, 2007).

이러 계 에, 신뢰 에 지게 연구 모든 면

심지어 일 인 험 를 다루는 것 조차 용 다. 역

자들이 모든 행 연구에 고 어야 다양 요인들 역 연구

신뢰 평가 업 를 단지 복잡 게 만든다(Dore, 1983). 역 이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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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 미 지 는다. 많 요인들 인과 추 타당도

강도를 해 고 어야 다. 라 , 이고 신 인 답

니지만, 사는 역 시 증언 통 여, 증거 법 부담

만족시 야 다. 이 동시에, 역 가는 찰 연 이 다른 연구

들과 일 갖고 있는지, 상 는 인과 계가 생 타당 지

를 고 여 지 를 시해야 는데, 이는 복잡 고 가 단이 요구

다(Soskolne et al., 1994; Parascandola, 1998).

논 가 요 쟁 들 해결 해, 다 과 같이 다. 첫째, 

역 법 용이 해, 잘못 달 야 시키는 범 지, 과

가 법 가 집단들 모 는 극 개입 여 부 분야인 역

포함 여 폭 게 인 과 에 해 법조인들에게 많 실시

해야 다. 과 충분 이해는 견결 자 여 법 원

잘못 이해 이 (blind) 용 일 게 있다. 째, 사

가 소송에 과 원 들 실히 이해 해 는 원고

고 양 변 부 역 지식 습득 는 것이 닌, 히 법

지 가나 과 자 임명 는 차가 있다. 법 단

내리는 것보다 결 해 법 에 요 도움 나 역

인식 고 있다. 째, 과 가 집단 일 인 법 집단들, 특히

사들에게 과 이 르게 사용 었는지 닌지 드 공해야

요가 있다(Huber, 1993; Parascandola, 1998; Bryant & Reinert, 2001; 

Goldberg, 2013). 

실 를 체크 듯이 차근차근 를 해결 거나 해갈 있는 분명

규 이나 없다. , 법 해결책 단 것

이 닐 도 있다. 그러나 신뢰 있는 과 법 우리에게 진실

좀 자주 그리고 좀 빨리 가 다 가능 이 많고, 통 과 에

이 같이 체계 강조 고 리 진 도구 , 사는 법 에

과 과 시 과 잘 조 시킬 있 것이다(Hub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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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of medical science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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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고찰 결

근 국내에 집단 담 소송이 고, 담 값 인상 등 담

책 규 가 추진 면 , 담 에 심이 과거에 해 욱 고조

었다. 이러 심 속에 , 본 논 에 는 담 소송 연 역

에 평이 게 여, 보건 역 이 담 소송에 효과 용

는데 도움이 고자 다. 

본 논 담 소송뿐만 니라, 다 소송에 쟁 이 는 인과

역 인 에 주요 핵심 내용 논 에 다루었다. 

담 소송과 사 지만, 각 소송에 라 고 특 지닌 역 용

에 해 다양 소송 를 통 여 검토 다. 본 논 핵심인, 담

소송에 역 다루면 우 , 다른 나라들에 담 소송 역사

황에 해 역 면 심 살펴보고, 역 이 담 소송에 논란

이 었 들 시 며, 소송에 역 용 인 여부에 라

다. 뿐만 니라, 담 소송에 역 히 용 해, 용

이 용 어 움, 그에 른 여러 논란과 해들 살펴보고, 본 논

에 상 히 다루고자 계획 , 담 소송에 역 이 들여지

에 해 다. 

본 논 연구 법 단계에 헌 검색 시, NECA( 국보

건 료연구원) 체계 헌고찰 매뉴얼이 권장 는 국내외 검색 데이

베이스 그 외 다른 헌 데이 베이스에 역 다루고 있는 국

담 소송 검색 헌들 찾 없거나 그 자가 매우 부족

다. 그 이 는 국 담 소송 역사가 짧고, 과거 진행 소송 건

도 며, 진행 인 소송이 부이거나, 사회 구조상 랫동

담 회사가 민국 부 소속이므 국가를 상 소송

지 어 게 느껴지는 등 인해 국내 헌 부족 다고 사료 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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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료 부족함 보 해, 외국 헌들에 국 담 소송

이 닌 해외 담 소송 자료들 국내 헌 보충 고 다.

, 담 소송에 역 용 인 사 나 인 지 를

검토 , 법 에 역 증거를 인 여부를 떠나, 다른 사 소

송 소 승소가 결 있다는 인식 게 었다. 역 증

거를 인 지 는데도 불구 고, 불법행 등 다른 사 이 인 어

소송이 승소 경우도 있었다. , 역 증거를 인 함에도 다

른 사 이 충분 소 담 소송도 있었다. 본 논 에 는, 소송

승소, 소 여부 상 없이 소송 내에 역 용 인 여부에 라

분 여 다. 

울러, 존 담 소송 헌들 역 이 닌, 법리

에 어 역 에 해 다소 간략 게 언 었거나, 역 분야를 다

른 편 시각에 해 헌들 자주 찾 볼 있었다. 몇몇

국내뿐만 니라 외국 헌 경우에는, 자에 라 헌 체 인

향이 담 회사를 날카롭게 고, 원고를 는 입장에 었

거나 논 들도 찾 볼 있었다. 다양 헌

들 집 고 시도 다. 

이러 들 사이에 , 본 인 법리 지 , 어느

향 우 지 고 균 이루는 객 인 시각 겸 고, 보건

에 역 에 라본 담 소송에 맞춰 고 노

다. 

연과 증거들 1920 부 보이 시작했다(Proctor, 

2000). 1920 과 1940 사이, 자 포(Angel Honorio Roffo)는 담

를 태워 생 타르 노출 (cancer) 실험 생 있다는

다 논 고(Proctor, 2006), 1950 에는 많 획 인

논 들 명 료 에 출 다(Wynder et al., 1953). 그 후 10

이 지나지 , 연과 에 공식 인 신 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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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탕 립 과 (Royal College of Physicians)과 미

국 보건 이 폐 병인 인 원인 요소 담 가 인 었다는

내용 보고 를 찾 있다(US Public Health Service, 1964). 

실험 연구 분야에 가장 공 고 명 는 돌(Richard 

Doll)과 힐(Bradford Hill) 신 인 연구를 탕 담 폐

사이 연 견이다. 처 에 이 견이 었 에는 별다른

이 없었 나, 규모, 일 , 용량- 계 연 생 타

당 곧 신 얻게 었다(Royal College of Physicians, 1962; 

The Surgeon General’s report, 1964; Academy of medical sciences, 

2007). 1960 뉴잉 랜드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에 잘란드(Joseph Garland)는 “어떤 책임 가진 찰자는 담

폐 인과 이상 부인 없 며, 이 증거는 충분히 강

원인이 는 요인 있다”고 언 했다(Cummings et al., 2007).

이 게 다각도에 연과 폐 헌들이 지어 자, 담

회사들 이 는 연이 질병 원인이라고 인 고 있다. 그러나, 인과

계를 인 는 동시에, 직 ‘다른 요인들과 복합 원인 작용했

’에 ‘몇몇 특 개인에 라 질병이 생 다’라는 단 를 붙이 시작

했다(US v Philp Morris et al., 2006; Glass et al., 2013). 

지만, 직도 법 에 담 회사는 니 틴 독과 연이 질병 일

킨다는 주장에 해 이 를 다. , 담 회사는 과거 불법 행

에 책임 소재를 인 없다고 주장 고 있다(Cummings et al.,

2007). 2006 5월 18일 사추 주지 법원 “소 자가 담

가 해 다는 것 이미 고 있었 라도 담 회사 ‘개인 택’ 이라

는 주장이나 ‘ 연자 난‘ 항변 이 들일 없다”고 단했다. 법

원 “소 자가 입증 것 , 해 운 품 만들 있는 가능 이 있

다는 것( 를 들면, 독시키지 거나 질병 일 킬 만큼 충분 용량

연 지 있는 니 틴 없는 담 )과 그 품이 소 자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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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했다는 가지 이다“고 했다(Haglund v. Philip Morris, 2006; 

용일 등, 2007). Lartigue v. R.J. Reynolds Tobacco Co. 소송에 는, 

이상 담 회사는 연이 질병 다는 사실 모르쇠 일

있는 것이 이상 돌 구가 니라고 언 했다(Friedman & 

Daynard, 2007). 사 슬러(Kessler)에 르면, 담 회사는 처

럼 재 요구에 라 그 태를 변 시키거나, 요 다면 구 이나 조

직 추가, 이상 쓸모 없는 것 거 며, 담 회사 핵심 변함없

이 사회에 살 남는 것이 목 이라고 언 며, 연이 질병 다

는 사실에 해 담 회사는 철 를 것이라 상했다

(US v Philip Morris et al. 2006).

과거에는 담 가 해롭다는 것 인식 고 있 면 연 고 연

결과 폐 등 질병에 걸리면, 연자 개인 택이었 에 담

회사를 상 소송 다는 것 니 없는 일이라고 여겨 다. 

, 연 는 사람들 에 폐 에 걸리는 사람 일부에 불과 며, 

폐 자 에 연자가 닌 사람도 있고, 욱이 담 소송에 폐 과

연이 인과 인 지 못했다. 지만, 미국에 담 회사 내부

가 공개 면 , 연 독 인지 독 증가 질 첨가, 청소

상 마 략 등 담 회사 불법행 가 드러나면 담 소송 승소

주도권이 연자 역 는 듯 다. 이런 불리 상황에 도 담 회사

는 개인 택 , 폐 과 연 역 근거 부재, 역 불 실 , 

연자 폐 병 등 이 를 곧 주장해 며, 법 과 역 이라

는 난해 불편 동거 , 담 회사들 승소 행진 이어갔다. 

지만, 근 여러 헌, 보건 , 각국 담 규 책 등 통

여 담 해 이 리 담 에 사람들 인식이 변 다. 

뿐만 니라, 일 인이 건강에 심이 높 며, 소송에 역

포함 과 근거 증명에 지식 , 간 연 해라는

새 운 사 이 담 소송 계에 떠 르 시작 다. 간 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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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회사들 지속 인 ‘ 연 개인 택’이라는 주장 펼 없는

사 이라 담 회사는 장 고 있다. 연 질병 인 료

지출 , 담 소송 변 시키고 있다. 

이러 변 에 근, 몇몇 담 소송에 역 보건 인

과 본질 상당히 이해 결이 내 다. 법원 원고가 험인자에

노출 시 노출 도, 병 시 , 그 험인자에 노출 건강

상태, 생 습 , 질병 상태 변 , 가족 등 추가 증명 여야 그

험인자에 해 그 질 이 었다는 개연 인 있다고 본다

고 시 다(이 구, 2015). 이 듯, 역 른 이해를 , 법

통 여 법 궁극 인 목 인 사회 약자를 구 고 사회 실

실천해야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에 첫째는, 담 소송이라는 특

담 소송 집 헌들이 자에 라 편향 시각 헌

작 했다는 이다. 째, 담 소송 역사가 래 었고 자료가

미국 담 소송에 헌들이 다른 나라에 해 편 어 자료

집 었고, 미국 담 소송 미국 주 부 법 지 부 법 용

에 미국 를 다른 나라 담 소송에 그 용 경우

그 나라 법 , 상태 등 고 해야 것이다. 째

는, 본 연구 자료 집에 어 국어 작 헌만 집

에 자료 다양 이 있다.

국내외 담 소송 살펴보면, 담 에 해 에 역 연구 결과

를 상당히 찾 볼 있다. , 연 결과 인해 건강 사회 불

평등 야 시킨다고 다(강 , 2015). 담 가 건강에 해 다면,

연과 함께 개인 질병 조 , 나 가 는 지역사회 모든 주민이

건강 지 있도 노 해야 것이다. 국 보건복지부에 도 담

해 리며, 연자 여 공격 이고 스럽게 느끼는 매

체 고 외 고를 시작 다. 불어, 2015 담 값 인상 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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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책 강 담 규 국민들 공 보건에 장 는 인

략 채택 다. 이러 부 노 이 작 변 써 많 사람들에게

인식 고, 그 인식들이 모여, 른 역 지식이 리 보 를 란

다. 이를 통해, 담 소송에 역 이 이상 논란 상이 지 고 국

민건강증진에 여 있는 이며 일 과 근거가 를

다. 이러 역 인식 계 공 보건 러다임 변

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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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terature Review

Sun Young L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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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beginning of 20th century the growth of cigarette sale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long with the number of reported 

primary lung cancer. It was believed cigarette was the primary cause 

of lung cancer, resulting a large number of epidemiological studies 

being carried out to examine the links between smoking and lung 

cancer. Furthermore, the number of litigation relating to the effect of 

smoking have increased. However the links between smoking and lung 

cancer, the causation, are highly complexed matter which is difficult 

to be proven in court for a number of reasons.

In epidemiology, the causation is an event, a conditi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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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or a combination of these three when a disease occurs. 

Although it may be difficult to be proven or implemented as a solid 

evidence, the causation could play a major role in the courtroom. The 

concept of causation has been changed from Aristoteles in the ancient 

Greek to the Surgeon General’s Report and the Bradford Hill’s 

considerations. Causation can be distinguished by sufficient cause and 

necessary cause. To determine a causation a number of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This could be a specific condition which may be 

a single or multiple factors, the need for a specific reference condition, 

single or multiple causes and factors in causation and interaction.

Epidemiology can be applied in different types of litigation such as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work related disease litigation, 

environmental litigation or product liability litigation. Each litigation 

requires to apply an individual feature of epidemiological causation but 

the core intrinsic is identical. The litigations relating to the effect of 

tobacco have started all over the world and the responses on the 

matter are varied depends on the country’s policy, politics, culture, 

environment and most importantly their views on the epidemiology to 

employ the studies as a scientific evidence. Even if the studies were 

accepted as a scientific evidence in the country, it did not mean they 

were always treated the same in each cour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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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epidemiology studies determine whether an exposure 

leads to a harmful effect or not, epidemiology studies have been 

accepted in the tobacco litigations. Yet, bringing the epidemiological 

evidence in the courtroom is exceptionally controversial due to the 

core principle of epidemiology.

As there are misconceptions in epidemiology such as;

- The epidemiology studies focus on a large sample of people so 

the studies cannot represent an individual’s effect.

- It is not suitable as a scientific evidence as the lung cancer is 

so-called ‘non-specific disease'.

- There are non-smokers among the lung cancer patients.

- It is difficult to judge how much of exposure one would need 

before smoking has an effect on their health.

Even with all these misconceptions, through understanding of the 

core principal and nature of the epidemiology we should attempt to 

lead to a better outcome in litigations.

Recently the epidemiology started to be accepted as a scientific 

evidence in the tobacco litigation unlike before. This was a significant 

milestone in the history of tobacco litigation. Based on this event we 

should try to utilise the law as a way to bring social justice and 

equality to protect the underprivileged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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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stantial amount of epidemiological studies on the risk of 

tobacco have been introduced in the courtroom. If tobacco jeopardises 

people’s health then everyone should attempt to prevent any tobacco 

related diseases and maintaining well-being life. The ministry of 

health in Korea also has been promoting TV and public ads to 

announce the risks of tobacco. These campaigns contain graphic 

images which make smokers fell uneasy about smoking. Moreover, 

with cigarette related policies and controls such as enforcement of 

doubling up the cost of cigarettes, the Korean government tries to 

initiate the public health reform. With these little movements from the 

government, the public awareness on the risk of smoking should be 

raised and the epidemiology becoming the public knowledge around 

the world. Furthermore resulting in the studies being more accepted 

in the courtrooms as it is the only absolute scientific evidence. I 

believe the epidemiology could change the wave of world public health. 

Key words: Tobacco, litigation, lung cancer, epidemiology, causation, 

scientific evidence


